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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에 처음 공정거래정책이 도입될 당시 보험을 포함한 융산업은

용 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나, 차 용범 가 확 면서 이미 문 인

융규제를 받고 있던 보험산업은 이원 규제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7년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한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가 업무

약(MOU)을 맺고 제도 운 의 개선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보험산업 내 공

정거래제도의 조화는 여 히 개선되어야 할 이 많아 보인다.

일반 경쟁규제와 문 융규제를 동시에 받는 보험산업에 한 공정

거래규제의 조화는 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하지만 이원 규제에서 오

는 보험산업의 비효율을 이기 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수의 법칙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험을 집 하고 분산하는 보

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반 공정거래규제와 문 융규제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특히 이원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의 문가 상호 력과 이해를 통한 보험산업 공정거래 규제의 효율화

를 비롯하여 입법을 통한 이원 규제체제의 조화방안 등 효과 인 공정거래

정책의 보험산업 용에 필요한 제언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요율산출을 한 정보의 집 이용 등 보험산업의 일부 공동행

는 경쟁 진 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용에 있어 이러한 효율성 증진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본 보고서의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험산업내 공정거래규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제

정합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본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연구의 결과이며,보험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10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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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zation in Fair Trade Regulation on Insurance Industry

TheregulationontheKoreaninsuranceindustryistwo-folds;theKorea

FairTrade Commission isimplementing competition policy while the

FinancialServicesCommissionismakingfinancialpolicy.Butthisdual

regulation system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to increase

regulatoryefficiencyoftheauthoritiesanddecreaseregulatoryburdenof

theinsuranceindustry.

Themoststrikingexamplethatmaycausethegreatestconfusionto

insurancecompaniesistheadministrativeguidanceswithoutspecificlegal

provisions,yetfrequentlyadministeredforregulatoryconvenience.Financial

supervisorsmightcasuallyissuesuchaguidancethatcanraiseafairtrade

issueamonginsurancecompanies.Insurancecompanieswouldcomplyto

avoidapenaltyfrom thefinancialsupervisoryauthority.However,the

insurancecompaniescanstillbesubjecttoapenaltyfrom thefairtrade

authority as itdoes notrecognize such administrative guidances as

legitimateadministrativeorders.

Thisreportmakessuggestionsonhow toimproveharmonizationofthis

dualregulatorysystem ofthefairtraderegulationontheKoreaninsurance

industry.Alongwithpromotingandenhancingprofessionalunderstandings

throughtheMOUbetweenthetwoauthoritiessignedin2007,inclusionof

provisionsaboutfairtradeissueson theinsurancelaw and therefore

makingdirectfairtradesupervisionbythefinancialsupervisoryauthority

legitimatecan help reducesupervisory conflictsamong authoritiesand

mitigateregulatoryburdenoninsurancecompanies.





요 약

I.   론  

1. 연구의 경  목  

□ 최근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에 한 주의가 환기되고 경쟁정책에 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재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정책은 크게 두 가

지 문제 을 갖고 있음.

○ 융 원회 융감독원이 행하는 문규제와 공정거래 원회가

행하는 독 규제로 이루어진 이원 규제 체계에서 오는 비효율성

○ 불특정 다수의 험을 리하고 분산하는 단체성에 기인한 보험의

본원 특수성에 한 고려가 부족함.

□ 본 연구는 문 융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산업에 공정거래법의 일반

경쟁규제가 용되고 있는 황을 조사·분석하고,이를 통해 정책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행연구

□ 기존연구는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용 용제외 사례와 논리를 주

로 법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험산업공정거래규제의

조화를 통한 경제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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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구   법

□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용

용제외의 사례와 법리에 해 고찰하고,제3장은 보험선진국의 사례에

해 조사하여 소개함.

□ 제4장은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가 이원 으로 담당하는 공정거래

규제의 효율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안을 제시하며,제5장 결

론에서는 시사 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해 논의함.

□ 본 연구는 사례분석 문헌조사와 같은 정성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을 평가하고,보험산업 내 공정거래 제도의 조화와 개선 방안을 도출함.

II. 국내 보험산업 내 공 거래 도의 개

1. 공 거래법의 보험산업 용확

가.법 제정 기의 용제외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당시 보험업을 공정거래법이 용

되는 사업자에서 제외하 으나, 차 그 용범 를 확 해 나아감.

나.외환 기 이후의 용제외 축소

□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 기로 공정거래제도의 국제 정합

성에 한 인식이 제고되었고,이러한 인식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됨.

□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의 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

등의 정비에 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 정리법”)이 1999년 2월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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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에 따라 보험업에 면 용됨.

2. 공 거래법의 보험산업 용  용 외의 법리

가.입법론과 해석론

□ 산업별 규제와 공정거래법 사이의 모순 충돌을 해결하기 한 근

방법으로는 입법론 근과 해석론 근이 존재함.

○ 입법론 근은 입법을 통하여 산업 고유의 규제체계와 공정거래법

사이의 체계 조화를 추구함.

○ 해석론 근은 행 공정거래법 는 규제산업의 규제조항에 한

합리 인 해석을 통해 양자의 모순을 해결함.

□ 재 공정거래법에서 다른 산업에 한 용제의를 다루는 조항은 제58

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로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함.

○ 첫째,개별 법률 자체의 목 이나 이념에 의해 단해야 한다는 견해

로 공정거래법의 입법의도를 개별 법률의 그것보다 열등하게 취 하

는 것으로서 사실상 공정거래법의 존립의미를 상실

○ 둘째,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법령에 의

한 행 를 인정하는 견해로 법원도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임.

나.상호 정과 행정지도

□ 공정거래법 제58조가 보험업과 연 성을 갖는 경우는 크게 보험업법 제

125조 상호 정의 인가와 융감독원의 행정지도임.

○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한 공동행 를 하기 하여 다른 보험회사

와 상호 정을 조인 는 이를 변경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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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원회와의 의를 거친 융 원회의 인가가 필요함.

○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상호 정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에 따

른 정당한 행 로서 용제외 된다는 것이 일반 견해임.

□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 에 한 례와 학설은 크게 구성요건 해당

성과 법성으로 근하는 데 어느 견해든 행정지도의 내용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

○ 공정거래 원회는 법령에 구체 이고 명확한 근거를 둔 행정지도에 따랐

을 때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라고 단하고 용제외를 인정함.

3. 보험회사  주요판

□ 련 례

○ 긴 출동서비스 결( 2006.11.23.선고 2004두8323)

○ 11개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료결정 공동행 결( 2005.1.28

선고 20025두12052)

○ 10개 손해보험회사 요율결정 공동행 결(서울고법 2008.10.22.선

고 2007 26515)

○ 법무사 회 결( 1997.5.16선고 96 150)

□ 법원 결의 시사

○ 공정거래법 제58조 용제외에 의한 법성 조각에 신 을 기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합리 이유에 근거하여 필요최소한 인정함.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을 들어 합의의 추정을 복멸함.

○ 행정지도는 구체 이고 직 인 지시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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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의 보험산업 내 공 거래법 용  용 외

1. 미국

가.미국 반독 법 일반 용제외 사면의 법리

□ 주행 이론(StateActionDoctrine)과 노어-페닝턴 면책이론(Noerr-Pennigton

Doctrine),정부규제와 반독 법 사이의 계에 한 묵시 용제외

(ImpliedExemptions),신고요 이론(FiledRateDoctrine)그리고 우선

할권이론(DoctrineofPrimaryJurisdiction)등이 례를 통해 정립됨.

나.미국의 보험산업에 한 반독 법 용제외

□ 1945년 제정된 McCarran-FergusonAct는 주법에 의해 규제받는 보험사

업으로 보이콧(boycott),강요(coercion), 는 박(intimidation)에 의한

정이 아닌 경우에 용제외를 폭넓게 인정함.

○ 그러나 2008년 반독 화 원회(AntitrustModernizationCommission)

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MFA를 폐지하고 연방 반독 법의 일반 용제

외를 축소 철폐할 것을 권고함.

2. 일본

가.일본 독 지법 그 용제외

□ 1947년 ‘사 독 의 지 공정거래 확보에 한 법률’(이하 ‘독

지법’)제정 당시부터 용제외를 범 하게 허용함.

□ 그러나 용제외제도 일 정리법(1997년), 용제외정리법(1999년),그리

고 독 지법 개정(2000년)을 통해 순차 으로 용면제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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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본 독 지법의 보험산업 용제외

□ 보험업법 10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한해 보험의 본질 업무와

련된 참고순보험료 산출과 표 약 의 제정 등의 공동행 는 보험업

법에 의해 경쟁법의 용제외 상임.

□ 융청의 인가 시 공정거래 원회의 사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융

청과 공정거래 원회의 긴 한 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1995년 보험업법 개정과정에서 독 지법 외규정이 축소되었으나,

보험의 본질 부분에 해서는 여 히 용면제를 인정함.

3. 럽연합

가.유럽연합의 경쟁법 용제외

□ 유럽연합의 역내 공정거래 규제는 3개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 실행조

약 제101조(이 EC조약 제81조)에 기술되어 있음.

○ 부당한 경쟁제한 행 는 원천 으로 무효이나,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고 기술 ,경제 발 을 진하는 경우 용제외함.

나.유럽연합 경쟁법의 보험산업 용제외

□ 유럽의 보험산업은 일 면제규정(BER:BlockExemptionRegulation)의 제

개정을 통해 정 순보험료 산출 등 보험산업 고유의 정과 공동행 에

한 경쟁법 용을 면제받았으나, 차 그 범 가 축소되고 있음.

□ 2009년 EC 원회는 EU 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제

358/2003의 운 에 한 보고서를 통해 요율산출을 한 공동 정보 집

과 생명표 작성 등의 분석 행 ,그리고 공동 보험인수 행 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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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행 로서 일 면제규정의 계속 용

을 권고함

○ 요율산출을 한 공동 정보 집 과 생명표 작성 등의 분석 행 ,그

리고 공동 보험인수 행 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

행 로서 일 면제규정의 계속 용을 권고함.

○ 하지만 공동표 약 ,안 장비의 설치에 한 공동 기 설정 행

에 해서는 보험산업의 특수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

IV. 보험산업 공 거래규  조화 안

1. 원회/ 감독원의  보험규

□ 보험산업은 경쟁보다 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거는 크게 자연독

과 정보의 비 칭성으로 별되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함.

○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되면 보험회사의 건 성이 악화되어 보험회사의

산과 계약자의 피해로 귀결되므로 문 융규제가 필요함.

○ 융 원회 융감독원은 진입규제, 업 매채 규제,요율

규제 건 성 규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한 문

규제를 시행함.

2. 공 거래 원회의 일  경쟁 책

□ 공정거래 원회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 를 지

하기 해 련 사항을 세부 으로 정하고 있음.

○ 보험업의 특성과 련이 큰 역은 부당공동행 에 한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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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정거래 원회의 공동행 규제

1)공동행 의 유형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공동행 의 유형을 가격 정등 9가지1)로 분

류하고 있음.

2)공동행 의 성격과 법성 단

□ 가격제한,생산량 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은 경쟁제한 효과만 발

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공동행 이므로 당연 법(perseillegal)으로 간

주되는 경성공동행 (hardcorecartels)에 해당함.

□ 공동생산,공동마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의 합의는 경쟁제한성

과 함께 효율성을 증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합리의 원칙(ruleof

reason)이 용되는 연성공동행 (softcorecartels)로 분류됨.

나.공정거래 원회의 행정지도에 한 입장

□ 공정 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 포 인 근거만 가지는 행

정지도에 따른 행 는 용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

하고 있음.

○ 행정지도는 비권력 사실행 에 불과하므로 법 인 명령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제58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용제외를 인

정하지 않음.

1)가격 정,거래조건 정,공 제한 정,시장분할 정,설비제한 정,상품의 종류·규

격 제한 정,합작회사의 설립,입찰담합,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

기 한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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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원  규 의 조화 안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문 융규제와 일반 독 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결과 으로 보다 효율 인 공정거래정책

을 제시함.

가.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의 업무 조

1)상호 정에 있어서의 의의 구체화

□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용제외 조항을 보험업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상

호 정에 무리 없이 용하기 한 제조건은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가 상호 정 인가 에 충실하고 구체 인 의를 하는 것임

○ 재 법령의 해석상 공정거래 원회와의 의사항을 융 원회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차후 상호 정

의 내용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2) 융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조

□ 융감독원과 공정거래 원회 간의 업무 력을 실질 으로 제고하고

융 원회 융감독원과 공정거래 원회 사이에 문성 활용방안의

제도화가 필요

○ 기존 례를 참고로 한 보험감독 경쟁규제로 불필요한 행정력

국고의 낭비와 보험회사의 비용증가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하여 정책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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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면 경제, 융 법조 문가로 구성된 문가 풀을 만들어

양 기 에서 상시 자문을 구하고 정책조율을 사 에 거칠 경우,사후

에 드러날 수 있는 정책혼선을 일 수 있음.

3)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의 업무 약

□ 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는 융회사에 한 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 간의 업무 조를 긴 히 하는 내용의 업무 약(MOU)을 2007년

11월 27일 체결하 음.

○ 양 기 의 업무 조가 요구되는 부분의 분야에 걸쳐 양 기 이 각

각 소 법령의 목 을 상호 존 하면서도 복조사․제재에 따른

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4)입법을 통한 양 기 업무의 조화

□ 보험업법은 경쟁제한행 와 련하여 공정거래법과의 계를 명시 으

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공정거래법 역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해

서 언 하고 있지 않음.

○ 보험업의 특수성을 공정거래법에 반 하거나 보험업법에 경쟁 경

쟁 제한성 련 조항을 넣어 일반 공동행 지와 차별 인 정책

을 펼 수 있도록 입법화 할 필요성이 존재함.

나.일부 공동행 의 경쟁 진성 인정

□ 보험업의 특성상 요율의 공동산출을 한 통제의 집 공동연구 등

은 소형 보험사가 형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보

험시장에서 소형 형사의 경쟁을 진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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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데이터 구축과 험률 산출 능력이 없는 소보험사를 활성

화시키는 경쟁 진 공동행 로서 미국 유럽연합에서도 반독

법의 용제외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성’ 단단계에서 당해 공동행 에

따른 경쟁 진효과나 효율성증 효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할 수 있음.

○ 법 제19조 제1항에 공동행 에 따른 경쟁 진효과나 효율성증 효과

를 명시할 경우 용제외를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음.

□ 보험업의 특수성과 하게 연 되고 공동행 시 경쟁 진 효율성

증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행 에 하여,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의 합리화를 목 으로 하는 공동행 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V. 결 론

□ 본 연구는 문 보험규제와 일반 경쟁규제가 동시에 용되는 보험

산업에서 공정거래규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규제의 효율성

측면과 보험산업의 특수성 측면에서 모색하여 .

□ 그 결과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산업 내 경쟁을 진하고 효율

성을 증진하는 일정 공동행 에 해서는 용제외를 허용하는 것이 국

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향후 보험산업 내 일정한 공동행 의 경쟁 진 효율성 증진 정도의

체계 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정책의 보험산업

용 용제외의 정도와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Ⅰ.    론 

1. 연구의 경  목     

공정거래정책은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제어하여 경제후생을 증 시키는 데

정책의 목 이 있다.시장지배력을 가진 회사가 상품 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가격보다 높이 책정할수록,소비자 잉여(ConsumerSurplus)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자 손실(DeadweightLoss)을 증가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며

경제후생을 감소시킨다.따라서 카르텔 같은 부당공동행 등을 지하여 시

장가격을 경쟁가격에 최 한 가깝게 유도하면,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

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경쟁을 진

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정책은 반독 정책(AntitrustPolicy) 는 경쟁정책

(CompetitionPolicy)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2)

우리나라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제19조 제1항에

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 ”를 지하고 있다.3)여기서 공동행

2)유럽에서는 주로 경쟁정책(competitionpolicy)으로 표 하며 미국에서는 주로 반독 정책

(antitrustpolicy)으로 표 함.반독 정책은 독 자체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

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 를 지함.띠라서 재 많이 쓰이는 독 지정책이

란 표 은 정책의 본질을 오도할 개연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독 지법’으로 직 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음.

3)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①사업자는 계약ㆍ 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 "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가격을 결정ㆍ유지 는 변경하는 행

2.상품 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그 는 가의 지 조건을 정하는 행

3.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4.거래지역 는 거래상 방을 제한하는 행

5.생산 는 용역의 거래를 한 설비의 신설 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

6.상품 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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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모두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는”공동행 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특히 가격제한,산출량 제한,

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한 경우는 경성 공동행 로 보고 엄격히 지하고

있다.특히 1999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약칭 “카르텔 일 정리법”4)은 보험료

율 공동사용에 한 용에 해 2000년 1월 1일부터 요율산출기 의 정보

험료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부가보험요율을 자유화함으로써 보험가격도 공정

거래법의 용 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보험산업에 용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본원 특수성

도 고려하여야 한다.보험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험을 리하고 분산하기

해 수의 법칙에 입각하여 객 이고 합리 인 통계자료를 기 로 보험료율

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성이 보험시장의 기본 제가 된다.

한 융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보험업은 보험가입자에 한 지 여력의 확

보를 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무건 성과 다수 계약자 보호 등의 목 을 하

여 융감독당국의 범 한 문 규제를 받고 있다.따라서 해외 보험시장

에서도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용에는 폭넓은 용제외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 정의 인가에 한 조항5)

7. 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 리하거나 수행ㆍ 리하기 한 회사등을 설립하

는 행

8.입찰 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경락자,투찰가격,낙찰가격 는 경락가격,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

9.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 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 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

질 으로 제한하는 행

4)1998년 4월 18일 OECD각료이사회의 “경성카르텔 지를 한 권고(Recommendationof

theCouncilconcerningEffectiveActionagainstHardCoreCartels)"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정합성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함.

5)보험업법 제125조 (상호 정의 인가)①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한 공동행 를 하기 하

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 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 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융 원회는 공익 는 보험업의 건 한 발 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하여 제1항의 정의 변경ㆍ폐지 는 새로운 정

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정의 부 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융 원회는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정의 체결ㆍ변경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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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 한 용제외 조항6)을 통

해 보험산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이상의 법률에 따라 보험산업 내

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에 해서 선별 으로 공정거래법을

용하고 있다.

험의 집 과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질 기능과 이를 해 수의 법칙이

요구되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반 하는 보험회사간의 공동행 를 한 상호

정은 보험업법의 제125조에 따라 문규제기 인 융 원회의 인가에 의

해 정당화된다.한편 사업자간의 부당한 경쟁 제한 공동행 를 지하는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동법 제

58조의 용제외 조항은 공정거래 원회의 소 으로 되어 있다.이처럼 재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정책은 융 원회/ 융감독원이 행하는 문규제와 공

정거래 원회가 행하는 경쟁규제의 이원 규제체계로 효율 규제를 해서

는 양 기 의 력과 조화가 필요하다.7)

하지만 실제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용에 있어 법리 ,행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지 않아 일선 보험회사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규제

비용이 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특히 융감독원의 행정지도와 연 된

경우,공정거래법의 용 용제외에 있어 그 한계가 불분명할 수 있고,

특히 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의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하기

힘든 면이 있으며 자체 으로 공정거래법의 용 는 용제외여부8)를 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 원회와 의

하여야 한다.

6)공정거래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에 하여는 이를 용

하지 아니한다.

7)2007년 11월 27일,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당시 융감독 원회)사이의 업무 약

체결로 정책공조의 공감 는 이미 형성되어 있음.

8)공정 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간 으로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 는 사업자

단체의 행 가 담합요건을 갖출 경우 원칙 으로 공정거래법에 반된다는 기본입장을

지난 '99.8월 공표하 으며 2002.10월 「다른 정부기 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 」와

련한 공정거래 원회의 기본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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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험업법에 의한 문 융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 경쟁규제의 용 용제외 황을 조사·분석하며,

이에 기 하여 험의 집 과 분산에 의한 이 이라는 산업 특수성을 지니

고 있는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정책의 조화로 보험감독상 혼선을 방

최소화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체계를 제

시하는 데 목 이 있다.

2. 주요 행연구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 용에 한 논의를 다루는 주요 선행연구는

주로 법합 (法學的) 근에 치 해 있다.

이민호(2007)9)는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 의 합의에 한 례 학설

과 공정거래 원회의 태도를 요약 설명하고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 에

한 례를 개 한 후, 결의 법리를 설명하고 련 학설을 비 으로 검

토하며,주 행 이론 등의 미국 례의 법리를 검토하고 다른 연방법과 공정

거래법과의 계 미국 례이론의 시사 을 고찰한다.

이 의(2008)10)는 보험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용과 한계를

카르텔을 심으로 고찰하고,미국에서 공정거래법 용제외와 독일을 심으

로 한 유럽에서의 용제외 축소과정을 설명한 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

보험업의 카르텔 규제에서 경쟁 제한성 부당성에 해 고찰하면서 요

련 카르텔 상호 정에서의 용면제에 해 논의하고 있다.

이호 (2006)11)은 세계 인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 공정거래법의 용 확

와 이에 따른 문 규제와의 충돌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용제외의 활용을

제안하고 미국 연방독 지법의 용제외 법리와 이를 통신산업에 용한

를 설명하며 일본의 구 독 지법의 규제산업에 용제외와 행정지도에

의한 행 에 독 지법을 용할 경우의 례 법리 설명한다.나아가

9)이민호,「부당한 공동행 와 행정지도」,경쟁법연구 제16권,2007

10)이 의,「보험업과 카르텔에 한 고찰」,경쟁법연구 제18권,2008

11)이호 ,「규제산업과 공정거래법의 용제외」,법학논총 23(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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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용제외와 행정지도에 따른 행 에 한 공정거

래법의 용 용제외의 문제 법리를 설명한다.

이 황(2008)12)은 손해보험사들의 긴 출동서비스 폐지 유료화와 련한

공정거래법의 용 용배제의 법리와 그에 한 주요 법 쟁 을 검토

하고,미국,유럽연합 일본의 용제외 법리를 개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와 연결시켜 설명한 뒤,행정지도 유사한 행 의 법 근거 그에 한

공정거래법의 용 용면제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와 함께 고찰한다.

정호열(2008)13)은 한국보험시장에 공정거래법의 용에 해 반 으로

개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용면제 법리에 해 설명하며,

공정거래법이 보험산업에 용된 례 법리를 소개한 뒤, 문 융규

제와 일반 독 규제의 조율방안으로 융 와 공정 의 할권 배분에

해 논의한다.

홍명수(2008)14)는 융 원회를 심으로 한 보험산업에 한 규제를 구조

규제와 업 규제로 별하여 개 하고,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 용과

련한 공정거래 원회의 기능을 기업결합,지주회사 규모 기업집단 규

제,부당한 공동행 의 규제,시장지배 지 남용행 불공정거래행 등

으로 나 어 살펴본 뒤,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규제 충돌의 조화방

안으로 상호존 과 상호 문성 활용방안의 제도화 는 조정기구의 입법화를

제시하며,규제산업에서 경쟁 산업구조로의 재편 과정에서 독 규제의 용

확 와 이에 한 지속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연구는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용 용제외 사례

와 논리를 법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나,본 연구는 보험시장에 한 공정

거래정책의 용에 있어 두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근한다.첫째,보험산업

에 한 공정거래정책,특히 공동행 규제에 있어 보험의 산업 특수성에 기

인한 경쟁 진 공동행 와 그 효율성 증진에 해 근한다.둘째, 문

12)이 황,「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 용의 범 와 한계- 법원 2006.11.23.선고 200

4두8323 결을 심으로」,경쟁법연구 제18권,2008

13)정호열,『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2,2008

14)홍명수,「보험산업에 한 규제의 조화 -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계를 심

으로」,경쟁법연구 제18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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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규제와 일반 경쟁규제의 이원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산업에 있어 규

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근하고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제도의 조화와 개선방

향을 제시하려 한다.

3. 연구의 구   법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보험산업에 한 용

용제외의 역사와 사례 법리에 해 고찰해 본 뒤,제3장에서 미국,일본

유럽연합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 용 용제외

에 해 조사한다.제4장에서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에서 이원 으로

담당하는 공정거래규제의 효율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안을 제시한

다.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 연구에서의 시사 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방

향에 해 논의한다.

연구방법으로 황 문헌조사를 통한 정성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의 황과 보험산업 용방안에 한 시사 을 도출한다.먼 황 문헌

조사로 국내외에서 보험산업에 공정거래정책을 용 는 용제외 하는 논

리 사례에 한 문헌 선행연구를 조사하고,우리나라의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 규제 황에 해 고찰해 본다.그리고 황 문헌조사에

기 하여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이원 규제를 심으로 보험시장

에 한 공정거래정책을 분석하고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방

향에 해 논한다.

다만,효율성 측면의 평가에 사용할 만한 자료 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정량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성분석에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한 은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Ⅱ. 국내 보험산업 공 거래 책

1. 공 거래법의 보험산업 용확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당시에는 보험업에 용되지 않았으나

차 그 용범 를 넓 지 은 제10조 2의 채무보증에 한 융보험업의

용제외와 제58조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일반 용제

외 조항만이 남아 있다.

가. 법  의 용 외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문

60조 부칙 8조를 가진 법률 제3220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1981년 4월 1

일 동법 시행령을 통령령 제10267호로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이때부

터 문 규제를 받는 융 보험업에 한 독 규제의 포함여부는 논란

이 되었으나,결국 융 보험업은 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제2조 제1항

의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15)

보험 융업이 공정거래법령 상에 의해 처음으로 용받기 시작한 것은

1984년 7월 21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통령령 11475호)부터이며,동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서 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

의 범 의 제1항 제4호에서 융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16)그러나 시행령 부

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서 보험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동법의 용을 동법 제

15조 불공정거래행 와 보험업법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 로 제한하고 있다.17)

15)동법 제2조(정의)제1항:이 법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건설업

기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 )

제1항:1.음료 숙박업 2.개인 가사서비스업 3.용역업과 사회 개인서비스업

경제기획원 장 이 계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사업

16)시행령 제2조 (사업의 범 )제1항:1.음료 숙박업 2.통신업 3. 기가스 수도사

업 3. 융보험업 4.부동산 사업서비스업 5.사회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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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0년 1월 13일 면 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법률 제4198호)제2조

정의에서 융 보험업이 공정거래법 상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18)그러나

동법 제61조 융·보험업을 하는 사업자에 한 특례19)에서 제3조 시장

지배 지 남용 지,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제12

조 기업결합의 신고 제29조 재 매가격유지행 의 제한에 한 규정을

용면제하고 있으며, 한 동법 제58조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서 다른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에 한 일반

용면제를 명시하 다.20)

1996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 제5235호)에서 제61조 융·보험업을

하는 사업자에 한 특례를 폐지하고 외인정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에만 개별 조항에 용제외 규정을 두게 된다.이에 따라 이 에 용제외 조

항이었던 기업결합의 제한(제7조),기업결합의 신고(제12조) 재 매가격유

지행 의 제한(제29조)에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보험업에도 용되기 시

작한다.그러나 출자총액(제10조) 채무보증(제10조의 2)은 개별조항에서 계

속 용제외를 인정하며,시장지배 사업자(제3조)와 련해서는 제2조 제7

호에서 융업 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시장지배 사업자에서 명시

으로 제외하고 있다.21)

17)시행령 부칙 제2항 (경과조치):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에 하여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불공정행 와 당해 사업에 한 특별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

에 한하여 용

18)동법 제2조 (정의)제1호 바. 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

19)동법 제61조 (융·보험업을 하는 사업자에 한 특례)제2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사업 융업 는 보험업을 하는 사업자에 하여는 제3조,제7조,제10조,제12조

제29조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한다.

20)동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21)동법 제2조 (정의)제7호."시장지배 사업자"라 함은 동종 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 에 있어서 시장 유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다만, 융업 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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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환  이후의 용 외 축소

1)OECD권고와 카르텔 일 정리법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1997년에 외환 기를 겪으면서

공정거래제도의 국제 정합성에 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하고 이후 구체

인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1998년 4월 18일 OECD각료 이사회에서 경성카르텔 지를 한 권고를

채택하 는데,이는 1996년 10월 OECD 경쟁법·정책 원회에서 미국의 제의

로 국제 경제정책에 한 논의 가장 합의가 많이 진 된 카르텔 분야에

한 권고안의 작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권고안에서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가격담합,생산량제한,시장

분할,입찰담합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 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반경쟁 인 합

의 는 공동행 를 경성카르텔(hardcorecartels)로 정의하고 당연 법(per

seillegal)으로 지할 것과 경성카르텔의 효과 지를 한 한 처벌규

정과 집행 차 기구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단,비용 감 는 생산

성제고 등 경쟁 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합법 카르텔과 각국의 경쟁

법에 근거한 용제외 카르텔은 제외시키고 있다. 한 각국의 경쟁정책당국

간의 정보공유 등 경성카르텔에 한 조사 력을 해 양자 복수국간의

정체결을 권장한다.

이는 비구속 인 정책권고(recommendation)의 성격을 지니지만, 반 시

통상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고 OECD에 의한 회원국 내 경성카르텔의 타

당성 투명성에 한 주기 인 검을 통해 회원국에 한 압력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실질 으로는 구속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의 용이 제

외되는 부당한 공동행 등의 정비에 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 정리법”)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년 2월 5일 공포 시행된다.주요내

용으로는 18개 법률에 규정된 20개의 카르텔을 정비하 는데, 문직 서비스

수수료,수출입 카르텔,비살균 탁주,보험료 공동산출제도, 소기업제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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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의계약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보험산업에 미친 주요 향으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정보험료 권고제도

가 폐지되어,보험업법에 의한 요율산출기 인 보험개발원은 2000년 4월 1일

부터 순보험료만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자

율 으로 책정하여 각 회사별로 업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공정거래법의 포 용

1999년 2월 5일 일부개정(법률 제5813호)에서 공정거래법의 용 상 산업

을 포 주의로 환하여,동법 제2조 정의의 제1호에서 리를 목 으로 사업

을 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 으로 법 용 상에 포함하기 시작한다.22)

한,동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 사업자에서 융업 는 보험업을 하

는 회사를 제외하던 문구를 삭제하여 동법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지배

지 남용 지에 한 조항이 보험업에도 용되기 시작한다.23)

재 공정거래법의 일반 용제외는 동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제59조의 무체재산권의 행사 행 ,제60조의 일정한 조합의 행 만 존

재하고,추가 으로 개별조항에 특정 사업자에 행 에 한 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를 들면 융·보험업에 해서는 동법 제10조2의 채무보

증에 용제외 인정하고 있다.24)

22)동법 제2조 (정의)제1호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서비스업,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3)동법 제2조 (정의)제7호."시장지배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 자나 수요

자로서 단독으로 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유지 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 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시장지배 사

업자를 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유률,진입장벽의 존재 정도,경쟁사업자의 상

규모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다만,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24)제10조의2(계열회사에 한 채무보증의 지)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통령령

이 정하는 기 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융업 는 보

험업을 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하여 채무보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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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거래법의 보험산업 용  용 외의 법리

가. 입법론과 해 론

개별산업에 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반되는 산업별 규제와 공정거래법

사이의 모순 의 해결을 한 근방법은 해석론 근과 입법론

근으로 나 수 있다.입법론 근은 공정거래법상 용제외 조항과 각

규제 법률의 정비와 함께 더욱 범 하게는 규제산업 고유의 규제체계와 공

정거래법 사이의 체계 조화를 입법을 통하여 추구한다.

해석론 근은 행 공정거래법 는 규제산업의 규제조항에 한 합리

인 법리해석을 통해 양자의 모순 을 해결하는 방법이다.특히 공정

거래법상의 용제외 조항을 극 으로 활용하면 보다 실 인 안이 될

수 있다. 재 공정거래법상의 용제외 조항 보험업에 가장 련성이 큰

조항은 동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 한 용제외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사업자 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

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에 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용을 면제한다.

공정거래법 제58조 상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 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법원도 재 후자에 더욱 비 을 둔 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는 “법령”을,후자는 “정당한”을 더욱 강조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첫째,공정거래법과 련된 개별 법률 자체의 목 이나 이념에 의해 단하

여야 한다는 견해로,이 견해를 따를 경우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는 지켜질 수

있다는 장 은 있으나,시장경제의 기본 인 질서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의도를 개별 법률의 그것보다 열등하게 취 하게 되어 사실상 공정거래

법의 존립의미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므로 공정거래법의

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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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해석이다.이 해석을 따를 경우,비록 개별 법령에 따른 행 라

도 그것이 경쟁을 실질 으로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에 되는 경우,공정거

래법의 입법의도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뒤에 살

펴볼 한법무사 회 결을 통해 법원도 ‘경쟁을 제한할 합리 인 이유가 있

는 행 에 해 필요최소한의 범 ’에서 공정거래법의 용제외가 가능하다고

시하여,이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 과 행 지도

공정거래법 제58조가 보험업과 연 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보험업

법 제125조 상호 정의 인가와 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 한 행정지도로 나

어 볼 수 있다.

1)상호 정

재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한 보험회사간의 상호 정은 손해보험 10개,생

명보험 2개,손·생보 1개로 총 13개가 운 에 있다.손해보험사간 10개 상

호 정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한 상호 정,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 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한 상호 정,해상 보세보험 공동인수

정,원자력보험 공동인수 정,보험사고 공동처리에 한 정,공동인수 보

험계약에 한 합의서,재보험 재재보험 차산정 정,보험상담소 설치

운 에 한 정과 해외보험 정보교환에 한 정서이며,생명보험사간

2개 상호 정은 공정거래질서 유지에 한 상호 정과 보험상담소 설치

운 에 한 정이 있다.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간 상호 정으

로는 생·손보간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한 정이 있다.

가)보험회사 상호 정 련 보험업법 조항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한 공동행 를 하기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 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는 이를 변경 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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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 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융 원회가 공익 는 보험업의 건

한 발 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하여 제

1항의 정의 변경ㆍ폐지 는 새로운 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정의

부 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에서 융 원

회가 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정의 체결ㆍ변경 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 원회와 의하도

록 하고 있다.25)

나)상호 정과 부당한 공동행

재까지 보험업법 상의 상호 정과 직 으로 련된 례는 없으나,보

험업법에 정해진 차를 거쳐 인가된 상호 정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

에 따른 정당한 행 로서 용제외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인 견해로 보인

다.26)그러나 법령에 의한 행 도 실질 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에는

용제외를 인정하지 않은 법무사 회 결과 같은 법원의 례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25조 3항에 의거하여 융 원회가 상호 정의 내용에 하여

공정거래 원회와 사 에 충분한 의를 거친 후 인가가 내려졌다면,그러한

상호 정의 내용에 경쟁제한 인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 원회

가 사후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하나인 반언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27)단,이 경우에도 보험사들

의 특정행 가 상호 정의 인가내용을 벗어나거나 실행과정에서 공동행 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 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세우는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입법목 에 비추어 불가피해 보인다.

25)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의를 명시한 법령으로는 상호 정에 한 보험업법

제125조 외에도, 융 원회가 보험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기 에 공정거래 원회와

의하도록 한 융산업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 제4조가 있음.

26)정호열(2008),pp.75.

27)이 의(2008),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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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호 정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 로 인정

받기 해서는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사 이고 충분한 의가

제되어야 하며,상호 정의 인가가 난 후에는,보험회사의 공동행 가 정에

서 인가된 내용의 한도 내에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2)행정지도

보험업법 제125조 상호 정의 인가는 법령에 구체 으로 규정된 경우이나

행정지도의 경우는 특히 법령에 그 근거가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법의 용

용제외에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가)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란 행정기 이 그 소 사무의 범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 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된다.28)여기서 “행정기 ”은 행정청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 ․보좌기

․의결기 ․자문기 등도 포함된 넓은 의미이며,“소 사무”는 기 의

설치근거인 직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그 소 사무의 범 를 넘어

서 하는 행 는 법한 행 가 된다. 한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에서 행정지도는 처분과 달리 상 방에게 복종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발 인 의사에 따른 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 하기 하여 상

방의 임의 력을 기 하여 행하는 비권력 사실행 를 말하며, 실에

서 지도․지시,권고,주의, 조요청 등의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29)따라서

사업자들에 한 구속력이 없으며 사업자는 지도에 따를 것인지를 자유롭게

단할 수 있다는 에서 법 구속을 강제하는 법령이나 처분30)과는 구분된

28)행정 차법 제2조 제3호

29)송정원(2005)

30)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사실에 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는 그 거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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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 행정기 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는 정부

의 역할이 모든 산업에 걸쳐 지 하 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강한 규제

를 받던 방송 통신 산업,에 지 산업 등에 시장자유화를 통한 경쟁이 도

입되는 과도기 상황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보험을 포함한 융업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산업에서는 한편으로는 법규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권한을 차 약화시키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을 통한 산업발 이 모색되나,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화 시 에 행 으로 행해지던 행정지도 형태의 시장개입이 아직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로는 가격의 인상한도를 규제기 이 정하는 경우나 사

업방식을 지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때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

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는 당해 기 에 조직법상으로만 부여된 포 ·

일반 인 감독권한에 근거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 를 유발하는 행정지도를

하고,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응하여 공정거래법을 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경우,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 를 처벌하

지 않으면 련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할 수 있으나,처벌할 경

우 구체 사정에 따라서는 가혹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경

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나)행정지도 련 법령

행정지도에 한 법령은 행정 차법 제6장에 기술되어 있으며,크게 행정지

도의 원칙(제48조),행정지도의 방식(제49조),의견제출(제50조) 다수인

상 행정지도(제51조)로 나 어져 있다.

행정 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①행정지도는 그 목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행정지도의 상 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행정기 은 행정지도의 상 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타 이에 하는 행정작용을 말함.(행정 차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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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 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 차법 제49조 (행정지도의 방식)①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

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신분을 밝 야 한다.②행정지도가 구

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 방이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

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면교부와 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지도의 서면교부)법 제4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사용서식

으로 정하고 있다.

행정 차법 제50조 (의견제출)행정지도의 상 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

식·내용 등에 하여 행정기 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행정 차법 제51조 (다수인을 상으로 하는 행정지도)행정기 이 같은

행정목 을 실 하기 하여 많은 상 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 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

여야 한다. 한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행정기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수인을 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

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 행정기 과 당해행정지도에 하여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다)행정지도와 련된 학설과 태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 에 한 학설에는 첫째,공동행 에 한 합의

가 존재하고 있는 지의 여부로 근하는 견해,둘째,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용제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로 근하는 견해,그리고 셋째,공동행

의 일반 법성 부인 여부로 근하는 견해로 크게 나 수 있다.첫 번

째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단하는 견해이며,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법

성을 단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어느 견해든 행정지도의 내용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지도에 의한 행 와 련하여 공정거래 원회는 법령에 구체 이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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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근거를 두고 행해진 행정지도에 의한 행 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

에 의한 정당한 행 ’로 보아 용제외를 인정하나,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조

직법상 포 인 근거만 가지는 행정지도에 의한 행 는 용제외를 인정하

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행 가 행정지도에 의한 것일 경우,공정거래

원회는 과징 산정과정상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하여 재 과징

의 20%를 경감하거나 는 형사 차상 법성조각이나 책임경감사유로는 고

려할 수 있다.

3. 보험회사  주요판

가. 10개 손보사 출동 비스 판결

긴 출동서비스 결에서31)법원은 융감독원이 긴 출동서비스의 특별이

익 해당여부에 한 기 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 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시한다.

1)사건개요

긴 출동서비스는 1996년 3월 LIG손해보험이 업계 최 로 긴 견인,비상

유,배터리충 ,타이어교체,잠 장치해제 등 긴 출동 5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후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 시작하

다.이후 1997년부터 라디에이터 교환, 구 교환 등이 추가된 긴 출동 10개

서비스로 확 되어 시행된다.

1997년 9월 19일,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 회로 무상 긴 출동 서비스 등이

보험계약자에 한 정상 인 서비스인지 는 제공이 지된 특별이익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 설정 등 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발송한다.이에 따라

삼성화재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 회는 1997년 11월 25일 제3차

31) 2006.11.23.선고 2004두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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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질서확립 책 원회 사장단회의를 손해보험 회 회의실에서 개최

하고 긴 출동 5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 조치’서비스를 1998년 1월 1일

부터 폐지한다.

이후 10개 손해보험회사는 긴 출동 5 서비스 긴 견인 비상 유의

무료제공을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3월 1일까지 단계 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3개 서비스도 2001년 4월에서 2001년 10월까지 단계 으로 폐지한다.

이후 이들 10개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부가서비스를 특약형식으로 유료

화한다.이때 긴 출동서비스의 폐지 유료화와 련하여 2000년 11월 이후

상호 의사연락을 한 사실이 회사 내부문건에 남아 있다.

이에 공정거래 원회는 2002년 10월 4일 원회의 의결32)로 시정조치

과징 납부명령을 하 다.그러나 손해보험 회 10개 손해보험회사는 이

에 불복하여 공정거래 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

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원에 상고하 으나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2) 결요지

우선 행정지도 여부에 해서 법원은 “보험감독원장은 1997년 9월 19일 원

고 손해보험 회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 를 구

분할 수 있는 기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한 것이지 구 보험업법(1998.

1.13.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의 것)제181조에 기하여 무료 긴 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 조치’서비스 폐지 합의가 법 제58조에 의

한 ‘사업자 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즉 보험감독원

이 긴 출동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행정지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한 것이다.

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인 상호 정의 용에 해서도 “ 보험업

법 제17조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한 공동행 를 하기 한 상호 정

32)공정거래 원회 원회의 의결 제2002-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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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 으로 건 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므로 상호 정의 특별이익 제공 지에 한 세부

용기 에 의거한 공동행 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 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 다.즉,보험회사의 긴 출동 서비

스 폐지에 한 공동행 가 보험회사 간의 상호 정에 근거하 다고 하더라

도 보험업법의 자율 인 건 한 보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상호 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시이다.더 나아가 ‘기타

응 조치’서비스를 특별이익 제공이 아닌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한 것으

로 보아 특별이익 제공 지에 한 세부 용기 에 의거한 공동행 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용할 수 없다고 시하 다.

결론 으로 “ 한손해보험 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

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 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 조치’서비스를 폐

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 에 해당하고,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 ’로 볼 수 없어 같은 법의 용을 제외

할 수 없다”고 10개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 회의 패소를 결정하 다.

나.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결 판결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결정 결33)에서 법원은 융감독원 보험료 결

정에 한 행정지도의 결과로 손해보험사들의 순보험료 순보험료의 비율

로 결정되는 부가보험료가 일치되는 결과를 래한 정황을 인정하여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킨다.

1)사건개요

11개 손해보험회사는 2000년 8월 1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같은 해

7월 7일 개최된 자동차 업무부장회의에서 “2000년 8월 1일자 보험료 수 ”과

련하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순보험료 인상분 는 그 이상을 행

33) 2005.1.28선고 2002두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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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반 ”하고 “참조순보험료를 반 한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의 사용

을 지”하자는 것과 세부 으로 부가보험료 산출계수와 리스크 세분체계를

이 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 산출과 련하여 구체 으로 논

의를 나 었다.

융감독원은 동부화재 등 11개 손해보험회사에 해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 산정 참조순보험료의 인상율(평균 5.4%)을 평균 3.8%로 하향 조

정하고 사업비 감 등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지도하 다.

같은 해 7월 18일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8월 1일자 보험료를 참조순보험

료 변동폭만큼만 조정하고 그 이하로 덤핑하지 말자고 논의하고 결국 5개 자

동차 보험종목(개인용, 업용,업무용,이륜,운 자보험)의 8월 1일자 자동차

보험료(기본보험료)를 보험개발원 제시 참조순보험료 변동폭인 3.8%수 으로

결정하고 신고하 다.

이에 공정거래 원회는 2001년 6월 18일 원회의에서 와 같은 행 에

하여 가격을 결정․유지 는 변경하는 행 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한 공동행 로 인정하여 과징 납부명령34)을 내렸고,11개

보험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정거래 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

송을 제기하 다.

2) 결요지

우선 법원은 보험회사들 간 합의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문을 보

면,“구 보험업법(2003.5.29.법률 제6891호로 문 개정되기 의 것)제7조

에 의하면 ...보험사업자의 신고에 한 심사과정에서 융감독원장이 행

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결정에 여하 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

게 유지되었다면, 와 같은 사정은 공동행 의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정황으로서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게다가 융감독원장이 보험료의 잦

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래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2000.8.

1.까지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 하고 순보험료도 종 보험료에 한

34)공정거래 원회 원회의 의결 제200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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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손해율(73%)수 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보험개발원으로 하여

정손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보험료만을 분리하도록 하 고 원고들에

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른 순보험료와 종 정사

업비율에 따른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을 기본보험료로 신

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는 과

정에서 우연히 보험료가 같아진 것으로 보고 보험사간의 공동합의를 인정하

지 않았다.

즉,법원은 11개 손해보험사들이 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

를 결정한 것으로 단하 다.따라서 보험회사간의 공동행 를 추정할 수 없

으므로 (추정의 복멸)부당한 공동행 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 결의 특징은 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업자 간 공동행 에

하여 행정기 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법성의 조각이나 공정거래법 제58조

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여부를 단하지 않고 단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킨 결이라는 것이다.즉, 감원에서 보험개

발원의 평균인상률을 도는 3.8%의 보험료 인상율로 행정지도를 하자,보험

회사는 공동의 합의 없이 각각 3.8%로 순보험료 인상을 결정하 고,통상 순

보험료에 비례 으로 책정되는 부가보험료가 우연히 일치된 정황이 인정된다

는 시인 것이다.

다. 10개 손보사 요 결  공동행  판결

1)사건개요

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수리부서장과 화

재특종부(과)장,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순율,부가율,할

인·할증률(SRP)의 범 와 폭을 아래〈표 Ⅱ-1〉에서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

행하 다.

구체 인 손해보험회사의 합의내용을 살펴보면,10개 손해보험사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정인 일반손해보험 부가요율의 자유화를 앞두고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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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 의 합 의 내 용

2000년 부가율
자유화

수리부서장(2회),
화재특종부장(3회)
과장(2회)회의

-부가율 :일정 범 내 회사별 차별화(10개
종목별 3∼5단계 조정폭 용)

-할인율 :부가율 조정폭에 연동(고부가율에
고할인율 용)

2002년
순율자유화

화재특종부장 회의

-부가율 :일정 범 내 회사별 차별화(8개
종목에 단계별 조정폭 용)

-할인율 :부가율 조정폭에 연동(고부가율에
고할인율 용)

-순 율 :참조순율 사용,인상 용만 가능

2003∼2004
화재특종부(과)장

회의

-부가율 : 년도 동일

-할인율 : 년도 동일,일부 종목은 용폭
축소

-순 율 :참조순율 사용

2005년
최 할인율 한도

축소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5회)

-부가율 : 년도 동일,일부 종목은 상향

-할인율 :축소된 한도(25→ 5～10%) 용

-순 율 :참조순율 사용

2006년 참조순율
평균 6∼7%
인하

일반보험상품과장
회의(4회)

-부가율 : 년도 동일

-할인율 : 년도 동일,일부 종목은 용폭
축소

-순 율 :참조순율 사용

〈표 Ⅱ-1〉 합의 내용의 개요

자료 :서울고법 2008.10.22.선고 2007 26515 결

12월부터 2000년 3월 사이에 수리부서장 회의 등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일

반손해보험 10개 주요 보험종목35)을 선정하고,해당 종목의 부가요율을 일

정 범 내에서 회사별로 차별화하고,이러한 부가요율의 차이를 할인·할증률

(SRP)에 의하여 상쇄하도록 함으로써 업보험료와 실제 용보험료가 일정

범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하 다.

한 같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 정인 일반손해보

험 순보험요율의 자유화를 앞두고,2002년 2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수리부

서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합의 상 보험종목을 일반화재보험,공장화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조립보험,건설공사보험, 하보험,일반배상책임보험(이

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동산종합보험으로 재선정하고(이하 ‘이 사건 8개

35)일반화재보험,공장화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조립보험,건설공사보험, 하보험,선

박보험,기계보험, 자기기보험,보통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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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이라 한다),부가요율은 일정 범 내에서 차별화36)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SRP)에 의하여 상쇄하도록 하 고,순보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

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하 다.

이후 같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3년에서 2004년 2～3월 사이에 화재특종

부(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8개 보험종목의 순보험요율,부가요율,할

인·할증률(SRP)폭에 한 논의하고,2003년 주요종목별 부가요율은 년도와

동일한 수 으로 유지하기로 하되,각 회사별 부가율의 차이는 할인·할증률

(SRP)을 하게 용하여 상쇄하고,순율은 참조순율을 사용하기로 합의하

다. 한 10개 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8개 보험 종목의 2003년도 부가요율을

2002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 으로 유지함으로써 각 종목별로 부가요율을 어

느 정도 차별화하 고,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하여 부가요율이 높을수록

할인·할증률(SRP)한도를 더욱 높게 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 다.

한 같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005년 4월

부터 시행되는 융감독원의 할인·할증률 제도 변경에 따른 보완 책을 마련

하기 하여 일반보험상품과장 등의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이 사건

8개 보험 종목의 부가요율을 2004년과 체로 비슷하게 유지하고,할인·할증

률의 경우는 해당 종목의 할인·할증률(SRP)한도만을 축소하기로 하 으며,

순보험요율은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 다.이에

10개 손해보험사는 2005년 이 사건 8개 보험종목의 부가율을 년도인 2004

년도와 체로 비슷하게 운 하고,할인율(SRP)한도만을 축소 운 하며,순

율은 부분 참조순율을 사용함으로써 합의내용을 실행하 다.

이후에도 10개 손해보험사는 2006년 3월 경 손해보험 회 6층 회의실에서

일반보험 상품과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이 사건 8개 보험 종목 근로

자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하고,종목별 부가요율을 년도인 2005년도와 동일한

수 으로 유지하기로 하 고,할인·할증률의 경우 일반화재,건설공사 등 일

부 종목의 할인·할증률 한도는 10%에서 5%로 축소 용하고,나머지 종목은

36)보험종목별 정사업비율 실제사업비율을 기 으로 하여 부가율 조정폭의 범 를 결

정하고,8개 종목을 각 유리한 종목 :평균인 종목 :불리한 종목으로 배분하는 구성비를

3:2:3 는 2:3:2,2:4:2등으로 하여 부가율을 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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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인 2005년과 동일한 10%를 용하기로 하 으며,순보험요율은 참조순

보험요율을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 다.

이에 공정거래 원회는,2007년 9월 12일 원회의에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의 수 을 결정하는 순보험요

율,부가요율,할인·할증률(SRP)의 범 와 폭을 합의한 행 가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에서 지한 소정의 부당공동행 에 해당한다고 단하고 시정명

령 과징 납부명령을 하 다.37)

2) 결요지

우선 법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료를 일정한 수 으

로 유지하기 하여 장기간에 걸쳐,순보험요율,부가요율,할인·할증률(SRP)

의 범 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 는 부당한 공동행 에 해당한다고

결하 다.38)

한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 라는 주장에 하여도,“공정거래법 제58

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 이라고 인

정되는 사업 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 지 가 보장되는 반

면 공공성의 에서 고도의 공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쟁의 외를 구체 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 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기존

의 례를 인용하고,“ 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 , 융감독원이 10개

손해보험사에 보험요율의 수 을 결정하는 순보험요율,부가요율,할인할증률

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직 이고 구체 으로 지시하 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융감독원은 시장경쟁원

리의 정착을 통한 보험가격 서비스의 차별화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하여 보험가격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그 결과 일련의 보험요율

자유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이 사건 공동행 가

37)공정거래 원회 원회의 의결 제2007-443호

38)서울고법 2008.10.22.선고 2007 2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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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의한 정당한 행 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하여 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 법 사 회판결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용에 있어서 엄격함을 보이는 표 례로

법무사 회 결39)을 들 수 있다.비록 보험업과 직 인 련성은 없으나

1997년 이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법리해석 있어 요한 례로

인용되므로 보험업의 상호 정 행정지도에 한 공정거래법 제58조를 법원

이 용한 법리에 하여 알기 해 간략하게나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사건개요

한법무사 회가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집단등기사

건의 범 를 정해 집단등기사건의 기 과 의를 거쳐 기 의 추천

의뢰에 따라 소속 법무사로 하여 순차 으로 사건을 수임하도록 하 다.

한 한법무사 회와 의를 거치지 아니한 입주자 표회 등의 단체에서 자

체 법무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속법무사가 이를 임의로 수임할 수 없

도록 하 다.

한편 법무사법에는 부당한 사건 의 유치 지,회비납부의무,회칙 수의

무,성실의무,품 보존의무 등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무사 회는 법무사법

에 규정된 행 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요지

법원은 법무사 회의 행 가 법무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단등기사건

의 수임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 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하 다.

39) 1997.5.19선고 9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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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용면제에 하여,‘경쟁을 제한할

합리 인 이유가 있는 행 에 해 필요최소한의 범 ’에서 용제외 가능하

며,‘해당 법령에서 사업자단체로 하여 구성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

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로 용제외를 한정하 다.

마. 법원판결의 시사

지 까지 살펴본 법원의 결을 통해 행정지도와 련된 몇 가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먼 법원은 법무사 회 부당공동행 결의 에서 보듯 공

정거래법 제58조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공정거래법의 용제외에

의하여 법성을 조각하는데 신 하다.즉,해당 행 가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합리 이유가 있을 때만 필요최소한의 범 에서 인정한다

는 입장이다.

재까지 명시 으로 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를 인정한 결

은 없으며 11개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료 결에서도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용하기보다 제19조 제5항을 들어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키는 결

을 사용하 다.

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료 결에서 보듯 기 의 행정지도는 구체 이

고 직 으로 지시되어야만 행정지도로서 인정되며 긴 출동서비스 결에서

처럼 업행 에 한 단순한 지 에 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보험산업 공 거래 책의 해외사  

이 장에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의 경쟁법의 일반 용제외 보험산

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경쟁법의 용제외에 해 살펴본다.각 나라마다 특수

성은 존재하지만 공통 으로 경쟁법의 일반 용제외는 엄격히 제한되며

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공동행 에 한 경쟁법의 용제외는 명시 으로 이루어지나 이

한 명백하게 경쟁제한 일 경우 경쟁법의 용을 받게 되도록 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정부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권한을 분리하여 가진다.이에

따라 팽창하려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해 주정부는 자치권을 지키려는 반작용

으로 맞서 왔다.그 결과,주정부가 가진 권한에 하여 연방정부의 간섭은 최

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기 되며 이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 가 보험감

독 권한을 갖는가에 있어서도 역사 으로 항상 긴장 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긴장 계는 보험산업에 한 연방 반독 법40)의 용에도 향을 미쳐

미국의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규제는 1945년 매캐런-퍼거슨(McCarran-Ferguson)

법의 제정과 함께,연방 독 법의 일반 용에서 제외되어,주별 감독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재 각 주의 보험법에 따라 주 보험감독 (State

InsuranceCommissioner 는 Superintendent)에 의해 보험업법 주 공정거

래법에 의거한 감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41)각주의 보험감독 이 자

40)미국의 반독 법은 최 의 연방 반독 법으로 연방정부에 의한 담합 독 에 한 규

제를 해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ShermanAct),거래거 ,차별 취 등 경쟁제한

행 와 기업합병에 한 규제를 담아 1914년에 제정된 클 이튼법(ClaytonAct),그리고

불공정경쟁에 한 포 지를 담아 1914년에 제정된 연방거래 원회법(FederalTrade

CommissionAct)등에 기 함.

41)보험사업(BusinessofInsurance)은 원칙 으로 주법의 규제감독사항이나 변액보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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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으로 설립한 미보험감독 의회(NationalAssociation ofInsurance

Commissioners;NAIC)가 실질 인 연방정부 수 의 보험감독 규제개 을

담당하고 있다. 미보험감독 의회를 심으로 모델법(ModelActs)을 제정

하고 이에 맞추어 주별로 다른 보험감독체계를 연방수 에서 자율 으로 통일

하려는 노력도 있으며,2008년 세계 인 융 기 후에 융감독체제의 재편

논의에서도 보험규제 감독의 주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할 지에 한

논의가 진행 에 있다.

가. 미국 독 법 일  용 외  사면의 법리 

미국에서 연방 는 지방 정부가 채택한 개별산업의 문 규제가 자유경

쟁시장을 지향하는 반독 규제와 충돌하는 경우,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

이 모색된다.첫째는 의회가 개별산업에 특정된 반독 법 용제외의 입법

(legislation)을 통해 해결 해결하는 방법이다.보헙사업에 해 연방 반독 법

의 용을 배제하고 주별 규제에 맡기도록 하기 해 1945년에 제정된 매캐런-

퍼거슨(McCarran-Ferguson)법이 이러한 입법론 용배제의 한 이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정부규제와 연방 반독 법이 조화를 이루는 용제외

는 사면 행 를 정의하고,그와 련된 원칙을 례를 통하여 정립함으로써

해결하는 해석(interpretation)에 의한 방법이 있다.미국 연방 반독 법의 일

반 용제외 사면(GeneralExemptionsandImmunities)의 법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 된 법원의 례를 통해 정립되었으며,크게 주행 이론,노

어-페닝턴 면책이론,그리고 정부규제와 반독 법 사이의 련성에 주목하는

묵시 용제외,신고요 이론,그리고 우선 할이론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42)

처럼 증권거래 원회(SecuritiesExchangeCommission;SEC)같은 연방정부에서 감독

권을 갖는 부분도 있음.

42)ABA(2002)와 Hovenkamp(2005)를 참조하 으며 요단어는 원문을 병기함.



40  조사보고  2010-6

1)주행 이론

주행 이론(StateActionDoctrine)은 연방주의(Federalism)43)에 근거하고 있

는데,해당행 가 주의 정책으로 명백하고 단정 으로 표 되고(clearlyar-

ticulatedandaffirmativelyexpressedasstatepolicy), 한 주정부 당국의

극 인 감독을 받는(activelysupervised)경우에 연방 반독 법의 용을

배제하는 법리이다.Parkeretal.v.Brown(1943)44)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의회가 셔먼(Sherman)법을 통과시킬 때,셔먼법에 의해 주와 지방정부의 행

를 규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시하 고 이후 많은 례를 통해 체계

법리로 확립되었다.

2)노어-페닝턴 면책이론

노어-페닝턴 면책이론(Noerr-PennigtonDoctrine)은 경쟁제한 일지라도 법

제정이나 법집행에 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반독 법의 용을 면제한다는

이론이다.EasternRailroadPresidentsConferencev.NoerrMotorFreight,

Inc.(1961)45)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법제정이나 법집행에 향을 미치려는 진

실한(genuine)시도46)는 비록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연방 반독 법에서 면책한

다고 시한다.이후 UnitedMineWorkersv.Pennington(1965)47)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경쟁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공무원에게 향을 미치려는 공동

로비일지라도 반독 법에서 면책하여 행정 차(administrativeprocess)까지

43)각각의 독립된 정부가 연방을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나주어 갖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치체계

44)Parkeretal.v.Brown,317U.S.341(1943):캘리포니아가 법을 제정하여 건포도 생산

자간 가격담합 생산량을 할당하는 매 로그램을 실시하자,자유로운 생산 매

를 원하는 건포도 생산자들이 제기한 소송

45)EasternRailroadPresidentsConferencev.NoerrMotorFreight,Inc.,365U.S.127,135

(1961):철도회사가 주정부 리들에게 트럭업자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하도록 로비한 데

해 트럭업자들이 소송제기

46)따라서 진실하게 법집행이나 법제정을 목표로 하지 않은 기만행 (sham)는 셔먼법의

용이 정당화 됨.

47)UnitedMineWorkersv.Pennington,381U.S.657(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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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면제를 확 한다.

3)정부규제와 반독 법 사이의 련성

가)묵시 용제외

묵시 용제외(ImpliedExemptions)는 법령상 명시 인 용제외 조항이

없더라도 특정한 역에 한 연방정부의 범 한 규제를 근거로 반독 법

의 용제외를 인정하는 법리이다.반독 법의 용제외가 법령에 명문화 되

어 있지 않아도 반독 법의 집행이 이미 리 행해지고 있는 정부규제의 틀

(pervasiveregulatoryscheme)을 혼란시키거나(disrupt)모순될(repugnant)우

려가 있는 경우,법원이 묵시 으로 반독 법의 용제외를 단하는 것이다.

Gordonv.NewYorkStockExchange,Inc.(1975)48)에서 연방 법원은 증

권 개인들이 수수료를 연방거래소 규정에 따라 약한 사건에 해,증권거

래 원회가 법 권한으로 이러한 규정을 바꿀 수 있으며, 한 수수료를 실

질 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독 법의 용을 면제하기에 충분

하다고 시한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단순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복합 인 규제체계의 존

재가 묵시 용제외를 단하는 기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묵시 용제

외의 제한 사용 역시 시한다.실제 미국 법원의 례에서 묵시 용제

외는 규제체제의 명백한 모순(plainrepugnancy)49)을 회피하기 해 필요최소

한도(minimum extentnecessary)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나)신고요 이론

신고요 이론(FiledRateDoctrine)은 사인이 가격규제를 받는 사업자에

하여 제기하는 반독 법상 삼배배상청구(TrebleDamages)를 부인하는 이

론이다.Keoghv.Chicago&NorthwesternR.Co.(1922)50)에서 연방 법원

48)Gordonv.NewYorkStockExchange,Inc.,373U.S.659(1975)

49)Silverv.NewYorkStockExchange,Inc.,373U.S.341(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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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도회사의 공동요 이 연방 는 주 규제기 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면 비록 반독 법 반행 라도 반독 법상 삼배배상청구를 부인한다

고 시한다.

다)우선 할권이론

우선 할권이론(DoctrineofPrimaryJurisdiction)은 규제산업과 같이 해

당 역에 한 문성과 경험을 가진 규제기 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기 이

먼 해당 분쟁을 단하도록 반독 법 련사항의 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는 엄 하게 분류하면 용면제의 법리라고 할 수는 없고,법원이 산업별

문규제법규와 반독 법의 용순서를 정하는 논리로 볼 수 있다. 한 법원

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문규제기 의 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 경우

문규제기 의 단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실제 반독 법의 용이 후순

로 되는 경우는 제한 이다.51)

Ricciv.ChicagoMercantileExchange(1973)52)에서 법원은 상품거래소법에 독

지법 조항의 존재여부에 한 결정은 궁극 으로 법원이 내리겠지만,

일부 소송내용은 법률상 상품거래 원회(CommodityExchangeCommission)의

할에 속하는 문제이므로,동 원회의 용제외에 한 문 결정이 법원의

결정에 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하고 반독 법에 한 소송을 상품거

래 원회의 단을 기다리며 진행을 유보한다.

나. 미국의 보험산업에 한 독 법 용 외

미국의 보험산업은 1945년 입법된 매캐런-퍼거슨(McCarran-Ferguson)법에

의해 연방법인 반독 법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용제외를 인

50)Keoghv.Chicago&NorthwesternR.Co.,260U.S.156(1922)

51)이황(2008),p.25.

52)Ricciv.ChicagoMercantileExchange,409U.S.289(1973):원고 Ricci는 피고 시카고상

품거래소(ChicagoMercantileExchange)가 소속 회원사와 공모하여 Ricci의 거래를 막고

상품거래소법을 반했다며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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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고 있으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 를 할 수는 없다.즉,주법에 의해 규제

받는(regulated bystatelaw)보험사업(businessofinsurance)으로 보이콧

(boycott)나 강요(coercion) 는 박(intimidation)에 의한 정(agreements)이

나 행동(acts)이 아닌 경우에 용제외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간의 합병에 한 사항은 연방거래 원회(FederalTrade

Commission)에서 심사하며 연방 반독 법의 용을 받고 있다. 한 2008년

세계 인 융 기 후에 융감독체제의 재편논의에서도 매캐런-퍼거슨법을

폐지하고 보험규제 감독의 주체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할 지에 한

논의가 진행 이다.이보다 앞선 2005년의 반독 화 원회(Antitrust

ModernizationCommission)53)에서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도 매캐런-퍼거슨

법의 폐지와 연방 반독 법의 일반 용제외의 축소 철폐를 권고하 다.

1)주법에 의한 규제

매캐런-퍼거슨법의 1945년 입법당시 목 은 보험업에 한 주별 감독의 체

계를 유지하여 연방 반독 법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었다.따라서 보험업의

매캐런-퍼거슨법에 의한 면제는 완화된 주행 이론의 형태로 연방 반독 법

의 용제외를 폭넓게 용하고 있다.주행 이론에서 주법에 명백하고 단정

으로 표 되고 한 주정부 당국의 극 인 감독을 받는 행 로 용면

제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매캐런(McCarran)면제에서 주법의 규제요건은 규

제가 실제로 행사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계없이 규제의 일반 행정규제체

계만 갖추어져 있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각 주 정부에 속한 보험국에서 연방거래 원회법(FTCAct)을 모델로 한 주

공정거래법(littleFTCacts)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으며,각 주는 보업업에

해 공정거래법의 폭 넓은 용면제를 인정해오다가 캘리포니아(California),

뉴 지(New Jersey),텍사스(Texas)등 주요 주에서 면제를 부 는 부분

53)2002년 제정된 반독 화법(AntitrustModernizationActof2002)에 의해 만들어져 1

2인의 원들로 구성되어 반독 법의 화에 한 입법 행정 제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의회와 통령에게 제출하고 2005년 5월 31일 활동을 종료함.http://govi

nfo.library.unt.edu/amc/report_recommendation/t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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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철폐하 다.

주 보험업법에서도 공정거래에 한 조항을 발견할 수 있는데,뉴욕주 보험

법의 제23 은 요율에 한 규제에서 보험사업자들의 공동행 에 해 명시

하며 보험회사간의 경쟁 시장여건의 장려에 해 언 하고 있다.특히 보험

사업자간의 가격경쟁 경쟁행 를 장려하고 경쟁 시장여건에 알맞은 요

율을 장려하며,보험사업자간의 공동행 를 일정 범 내에서 허용 규제하

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보험법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요율산출 인가를 신청하는 개인

단체를 요율산출기 54)으로 허가하면서(뉴욕주 보험법 2313조 (A)),요율

산출 기타 문제에 있어 요율산출기 상호간 는 요율산출기 과 보험사

업자간의 공동행 는 일정 범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감독 이

공동행 를 검토하여 청문회를 거쳐 그런 행 가 부당하며 불합리하다고 인

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공동행 의 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 2313조 (O))55)

나)보험사업

‘보험사업(businessofinsurance)’에 해당하기 한 요건으로 1982년 Union

LifeInsuranceCo.v.Pireno56) 결을 통해 미국 법원은 3가지 요건을 확립

하 는데 이는 피 노 심사(Pirenotest)라고 불리고 있다.첫째,보험가입자의

험을 이 는 분산(transferringandspreadingapolicyholder'srisk)시켜야

한다.둘째,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계약 계의 본질 구성부분

(integralpartofthepolicyrelationshipbetweentheinsurerandtheinsured)

이어야 한다.셋째,보험사업자들만이 하는 행 (limitedtoentitieswithinthe

54)미국의 표 요율산출기 으로 InsuranceServicesOffice(ISO)가 있음.

55)공동행 와 련 2006년 7월 1일에 일몰된 조항으로 2316조 반경쟁행 의 지가 있음.

이 조항은 보험사업자와 요율산출기 의 독 시도 는 독 을 한 담합을 지하고

특정요율을 강제하는 정을 지하며,경쟁을 실질 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정도 지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공동행 를 지함.

56)UnionLifeInsuranceCo.v.Pireno,458US119(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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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industry)여야 한다.단,미 법원은 3가지 어떠한 요건도 반드시

결정 (necessarilydeterminative)이지는 않다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지 까지 법원 하 법원에서 인정하는 보험업무는 요율산출(ratemaking),

표 약 (form standardization),공동인수(jointunderwritingarrangement),보험

청약의 인수 는 거 (decisionswhethertoacceptordenyapplicationsforin-

surance),보험계약의 마 과 유통(insurermarketinganddistributionofpoli-

cies),보험 지 등 보험사고처리(claimshandling),재보험(reinsurance)등이 있

으며,이들은 미국법원 례에 의해 피 노 심사를 거친 보험사업으로 간주

되고 있다.

반면,실질 으로 투자상품인 연 계약처럼 실제 보험 리스크 없이 “보험계

약”으로 포장된 융계약,제3자 보험사고처리 행정서비스(thirdpartyclaims

administrationservices),보험상품에 비보험상품 끼워팔기(tying)등은 보험사업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변액보험이나 변액연 등 타 융산업과 경쟁하는 상품

의 경우 주법인 보험업법과 함께 증권거래법 같은 연방법의 용도 받는다.

다)매캐런 용제외의 외

그러나 에 기술한 용제외의 외로 보이콧(boycott)이나 강요(coercion)

는 박(intimidation)에 의한 정(agreements)이나 행동(acts)등의 경쟁제

한 행 는 주법의 규율을 받는 보험사업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도 지되며

반 시 연방 반독 법의 용을 받는다.

2.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헌법 조약

아래 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행정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다.법체계 뿐 아니라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하는 과 1998

년에 제정된 융청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융청에 의한 통합 융감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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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등 융감독체계도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일본 보험산업에 한 독 지정책의 변화에서도 보

이는데 1997년 ‘용제외제도 일 정리법’을 시작으로 독 지법의 규제산업

에 한 용제외의 축소가 본격화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

되었고 일본 내 규제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을 확 하여 왔다.

가. 일본 독 지법  그 용 외

1) 용제외의 확

기 일본의 독 지법의 용제외57)는 1947년 ‘사 독 의 지 공정

거래 확보에 한 법률’(이하 ‘독 지법’)제정 당시부터 제6장에 용제외

라는 장을 두어 범 하게 이루어져,자연독 (구법 21조),사업법령(구법 22

조),무체재산권(구법 23조),일정한 조합의 행 (구법 24조)등을 용제외 사

유로 규정하 다.

1953년 법개정으로 재 매가격유지행 계약(구법 24조의 2),공정거래 원

회 인가 불황카르텔(구법 24조의 3) 합리화카르텔(구법 24조의 4)조항을

용제외 사유로 추가하 으며 특히 구법 22조의 사업법령을 근거로 사 독

의 지 공정거래의 확보에 한 법률의 용제외 등에 한 법률(용

제외법)을 제정하여 구체 으로 동 조항상의 용제외근거를 독립된 법률에

지정하 다.

2) 용제외의 축소

한편,1977년에 개정된 독 지법은 이 까지 배제조치 명령에 그치던 처

벌수 을 과징 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독 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집단의 형성을 방지하기 한 규모회사 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 강화,

과 업종에서 가격의 동조 인상에 한 이유보고 징수제도,독 상태의

57)이호 (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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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한 업양도 명령 등 경쟁회복 조치를 포함하는 등 독 지법을

강화시킨 요한 변화로 여겨지는데58)이와 함께 자연독 규제산업도 기

술발 경쟁환경 변화와 함께 경쟁이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일본 독 지

법의 용제외도 축소되기 시작한다.

우선 1997년에는 ‘용제외제도 일 정리법’에 의한 개별법령에 의한 용

제외를 축소한다.이어 1999년에는 ‘용제외정리법’에 의해 독 지법상 불

황카르텔 합리화카르텔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법령에 기 한 용제외 규

정(구법 22조)도 삭제한다.그리고 2000년 독 지법 개정 시 자연독 에

한 용제외(구법 21조)도 삭제한다.

이처럼 일본의 독 지법은 시장자유화가 확장되는 국제 추세와 함께

차로 용제외의 범 를 축소하여 왔으며,이는 우리나라나 뒤에 살펴볼 유

럽연합의 사례와도 유사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나. 일본 독 지법의 보험산업 용 외

일본의 손해보험산업도 참고순보험료 산출과 표 약 의 제정 등 험의

리 분산이라는 보험의 본질 특성에서 연유된 공동행 는 보험업법에

의해 독 지법의 용제외 상이 되며 이에 해 공정거래 원회도 조

하고 있다.그러나 생명보험산업에 해서는 손해보험산업과 달리 별다른

용제외 조항이 없다.

먼 보험업법 101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에 한해 보험의 본질 업무

와 련한 공동행 에 한 내각총리 신(실제는 융청)의 인가로 독 지

법의 용제외가 인정되는데 구체 으로 항공보험,원자력보험,자동차손해배

상 책임보험,지진보험계약 등의 보험 고유의 업무에 한 공동행 에 용제

외가 인정된다.

공동행 의 인가를 받기 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보

험업법 제102조 제2항)구체 으로,보험계약자 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

58)고조 마코토 「일본의 경쟁정책의 역사 개 (2)」,정병휴 역 『일본의 경쟁정책』,

제3장,pp.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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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치지 않고,부당하게 차별 이지 않으며,가입 탈퇴를 부당하게 제

한하지 않고, 험의 분산 는 표 화 기타 공동행 를 하는 목 에 비추

어 필요최소한이어야 용제외의 조건에 부합된다.

한 공동행 의 인가와 련하여 융청과 공정거래 원회의 긴 한 조

가 법률에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다(보험업법 제105조).우선 융청의 공동

행 인가 시 공정거래 원회의 사 동의를 얻어야 하고(보험업법 제105조

제1항),규정에 의한 처분 는 공동행 의 폐지에 해 융청은 공정거래

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공정거래 원회는 인가받은 공동행 의

내용이 제10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행 의 내용변경 인가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5조 제2항).

일본 역시 보험의 본질 부분에 한 공동행 의 용제외에도 불구하

고 불공정거래나 경쟁제한 거래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소비자

의 이익침해 시에는 반독 법의 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특히 1995년 보

험업법 개정을 통해 융규제완화와 경쟁체제 도입 등 독 지법 외규

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 이나 여 히 보험의 본질 부분에

해서는 경쟁제한 행 를 제외하고는 독 지법의 용제외를 인정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규제기 의 행정지도에 근거한 사

업자의 독 지법 반이 문제가 되어왔다.일본의 경우,개별 사업법령이

용제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지도에 의한 행 라도 당연히 독

지법이 용되었으므로 행정지도에 따른 행 는 단지 법성 조각의 문제

로 근되었다.이에 하여 일본 법원은 1984년에 석유가격 카르텔 련 형

사소송에서,문제가 된 행 가 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그것에 력하여 이루

어진 것일 경우 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59)하지만 형사소송에서 형사 제재를 부과하기 한 제로서의 법성

59)행정지도가 법하기 하기 한 조건으로 일본 법원은 (1)개별법에 직·간 가격개입

이 인정되고 상황에 따른 원만하고 유연한 행정의 필요성으로 동법에 직 근거가 없

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2)행정지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행해지며 (3)행

정지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확보와 국민경제의 건 한 발 을 진한다는 독 지법의

궁극 목 에 실질 으로 되지 않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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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각이 공정거래 원회 등 행정기 이 내리는 시정조치나 과징 과 같은

행정 제재를 한 법성의 조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라 할 수 있다.60)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원회가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행정

지도에 따라 행한 공동행 에 해 과징 의 경감과 형사 차상 법성 조각

책임경감 사유로 정상을 참작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3. 럽연합

가. 럽연합의 경쟁법  용 외

1)유럽연합의 법체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92년 2월 7일 조인된 마스트리히조약

(MaastrichtTreaty)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1일 창립되었으며,가장 최근인

2007년 1월 1일에 회원국이 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하여 총 27개 회

원국들로 구성된 정치·경제 연합체이다.61)특히 유럽연합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역내의 통합된 단일시장 형성과 사람,상품,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각종 경제 융규제도 역내에서 공통

으로 이루려 노력한다.

유럽연합법은 유럽 원회(European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theEuropean Union)가 원안을 작성하면,유럽각료이사회 유럽의회

(EuropeanParliament)가 제정하며,이러한 법률에는 1차법(primarylegislation)

으로 불리는 창립조약(Treaty),2차법(secondarylegislation)으로 불리는 유럽

연합입법(LegislativeAct),유럽연합법원 례 등이 있다.

60)이호 (2006),pp.379-381

61)2009년 11월,기존 유럽연합의 조약과 법률을 수정하는 리스본 조약에 한 회원국들의

비 차가 모두 완료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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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연합 경쟁법의 경쟁제한에 한 조항

유럽연합 역내의 공정거래 규제도 회원국 내에서 공통 으로 이루려는 노

력이 있으며 이는 3개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이 EC

조약 제81조)62)에서 기술하고 있다.

먼 제1항에서 부당한 경쟁제한 행 로,기업들간의 정,기업들로 이루

어진 회의 결정사항,그리고 회원국간의 거래에 향을 미치거나 경쟁을 왜

곡,제한,방해 혹은 그러한 목 으로 행해지는 공동행 와 함께 (a)직ㆍ간

으로 구매가격 혹은 매가격,기타 거래 조건을 고정시키는 행 ,(b)생

산,거래,기술 개발,혹은 투자,(c)시장 혹은 공 출처의 공유,(d)동일한

거래를 행하는 다른 거래 당사자에게 비슷하지 않은 조건을 용하여 경쟁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행 ,(e)본질 으로나 상 습 측면에서나 련

없는 부수 인 계약의 체결을 해당 거래 성사의 결정요소로 제시하는 행 를

규정한다.

제2항에서는 “이 조에서 지하는 모든 정 혹은 결정사항은 자동 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한 경쟁제한 행 에 한 모든 법 효과

를 부정하고 있다.

제3항은 용제외에 한 내용으로 기업들 간의 정,기업들로 구성된

회의 결정사항,그리고 공동행 들이 제1항에서 정한 행 일지라도 그것이 상

품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하고 기술 경제 발 을 진하는 경우(단,그 결

과 발생하는 편익의 공평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와 (a)이와 같

은 목 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지 않은 제약을 기업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b) 련 상품의 상당 부분에 한 경쟁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경우 용되지

않는다.즉,공동행 일지라도 경쟁을 진하는 효과가 존재하여 효율성 증진

에 기여하면서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강요 등에 의하지

않거나,경쟁제한성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항인 101조의 용제외 사

유가 된다.

62)공식 인 명칭은 ConsolidatedversionoftheTreatyontheFunctioningoftheEurope

anUnion(2008/C115/01)Article101(exArticle81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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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럽연합 경쟁법의 보험산업 용 외 

1)일 면제규정

유럽연합은 경쟁법의 보험산업 용에 있어 특정 합의가 보험시장에 미치

는 향을 단하는 경제 근을 따르고 있으며 보험산업 일 면제규정

(BER:BlockExemptionRegulation)으로 정 순보험료 산출 등 보험산업의

특정한 정 공동행 에 해서 경쟁법의 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차

용면제 범 를 축소 이다.

2010년 3월 31일 일몰 정인 유럽연합 원회 규칙(CommissionRegulation)63)

제358/200364)의 제1조에서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

항에 해 동 조약 제101조 제1항의 용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1.집단 인 통계나 청구 등에 기 한 공동의 험보험료 경험생명표 등

의 산정과 배포

2.미래의 청구 규모 는 빈도 여러 종류의 투자수익성에 향을 주는

외부 환경변화에 한 일반 인 공동연구

3.비구속 공동표 약 (SPC;StandardPolicyConditions)의 제정

4.보험계약의 수익성에 한 비구속 모형의 공동제정

5.공동인수 공동재인수 형태의 정해진 종류의 험에 한 공동담보를

한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

6.EC수 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안 장치의 설치 유지에 한 기술

세부규칙 규제의 제정,인정 배포

2)일 면제규정의 유지

2009년 3월 24일,EC 원회에서 EC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유럽연합

원회 규칙(CommissionRegulation)제358/2003의 운 에 한 보고서에 의하

면 요율산출을 한 공동 정보 집 과 생명표 작성 등의 분석 행 ,그리고

63)이승 (2010)참조

64)2003년 3월 31일 일몰된 원회 규칙 3932/92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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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험인수 행 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행 이며,일

면제규정을 통해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리스크의 측정 요율산출은 은행을 비롯한 다른 융산업과 차별화되는

보험산업의 특징으로서 이를 한 통계집 통계자료 분석은 기술 으로

매우 요하다고 인식하며,통계자료에 한 근성이 커질수록 시장에 한

근성과 시장 내 경쟁도가 상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소형사들의 시장 진입을 진하는 측면이 있으며, 형사들의 경우

이와 같은 공동 통계자료집 에 한 인센티 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이

러한 통계집 행 의 경쟁 진 인 측면에 해서는 많은 감독기 에서도 인

정하는 바이며, 재로서는 공동 통계자료 집 활동을 신할 방법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경쟁 진성을 감안하면 일 면제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인정된다.

통계자료 집 행 신 개별 보험사가 스스로 연구인력을 고용하거나 정

부가 직 시장에 한 연구기 을 운 하는 것은 비효율 이고 정부에 한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행 일 면제규정 구조에

한 부분 혹은 근본 개정에 해서는 아직 단할 수 없고,보다 심도있는

분석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일 면제규정이 보호하고 있는 역들이 모두 보험산업의 특수한 요

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공동표 약 ,안 장비의 설치에 한 공동

기 설정 행 를 표 인 로 들며,만일 업계의 공동 행 가 실질 으로

꼭 필요하다면 일 면제규정의 용을 받지 않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일

면제규정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 행 는 발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도 요율산출을 한 공동 정보 집 과 생명표 작성 등의 분석 행 ,그리

고 공동 보험인수 행 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행 이며,일

면제규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공동 정보 집 과 분석

활동을 해 일 면제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만일 갱신이 되는 경우 개정

의 범 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해서는 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 공동 보험 인수행 는 일 면제규정이 갱신되지 않더라도 그 부작용

이 을 것으로 상되나,경쟁 진 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정 인 효과의 발생을 피하기 한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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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과 보험업을 하

는 자의 건 한 운 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 계인

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업법의 목표는 일견 상이해 보인다.

를 들어 보험요율의 산출에 있어 보험업은 보험산업의 건 성 보험회

사간의 정 경쟁을 모두 고려하여 규제하나 공정거래법은 유효한 경쟁가격

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극 화를 우선하여 고려한다.즉,보험업법 제129조의

보험료 산출의 원칙은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 이고 합

리 인 통계자료를 기 로 수의 법칙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고,차별 이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은 과

도하게 높은 가격에 해서만 시장지배력 남용 는 부당공동행 의 결과로

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각각의 제1조에 명시된 법제정의

목 에서도 알 수 있다.보험업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 을 “보험업을

하는 자의 건 한 운 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 계

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 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에 기여하는 것”으로,공정거래법은 역시 제1조에서 동법의 목 을 “사업자

의 시장지배 지 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 을 방지하고,부당한 공동

행 불공정거래행 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함으로써

창의 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

는 발 을 도모하는 것”으로 각각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건 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과 공정거래법의 궁극 목표인 “창의 인 기업활동 소비

자를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 ”은 종국 으로 보험업의 발 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 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따라서 보험업을 장하는 두 법률

규제체계도 조화를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규제의 조화방안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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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제4장의 구성은 제1 제2 에서 융규

제기 인 융 원회/ 융감독원의 보험산업에 한 문 규제와 일반

경쟁정책기 인 공정거래 원회의 일반 공동행 규제에 해 알아 본 뒤 3

에서 보험산업에 한 이원 규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여,보험정책 산

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방안을 제안한다.

1. 원회/ 감독원의  보험규

보험산업은 시장경쟁도 요하지만 문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거는

크게 자연독 과 정보의 비 칭성에 근거하며, 험을 집 하고 분산하여 이

시키는 보험산업의 특수성과도 련되어 있다.

즉,다수의 험을 평 화하여 분산하는 보험산업은 수의 법칙이 용되

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자연독 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따

라서 합리 보험료 산출을 한 통계작성, 험의 공동인수,상품별 보험약

등 경쟁사끼리의 다양한 형태의 력이 필요하여,이러한 면이 때로는 경

쟁정책 독 규제와 상충할 수도 있다.

한,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험특성을 모르는 정보의 비 칭성 상태에서

확률분포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역선택 도덕 해이

등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이 한 보험산업을 시장의 통제에만 맡

기지 못하고 문규제당국이 함께 규율해야 하는 이유 하나로 인식된다.

더구나 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자의 자산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므로 보험

회사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보험회사의 건 성이 악화되면,결국 보

험회사의 산과 계약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도 계약자 보호를 한 문

융규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과 함께

융업의 한 부문으로 인식되어 융 원회와 융감독원에 의해 보험업법에

근거한 문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이러한 문 규제는 크게 보험회사의

설립의 허가와 련한 진입규제,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업을 하고 있는 보

험회사를 상으로 한 업 매채 규제,보험의 가격이라 할 수 요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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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한 요율규제 보험회사의 재무 건 성을 감독하는 건 성 규제

등으로 나 수 있으며, 문규제기 은 이러한 문 규제를 통한 보험

융산업정책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행태 산업구조에 큰 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65)

가. 진입규

융 원회는 보험회사의 허가요건에 한 규제를 통해 보험회사의 진입을

통제한다.보험회사 진입규제는 잠재 으로 부실해 질 수 있는 기업이 보험산

업으로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아 보험을 포함한 융산업에서의 리스

크의 이를 막기 한 정책도구로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은 보험시장에

진입하기 한 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4조는 보험업을 하기 해서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

보험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보험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보

험종목별로 융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나아가 보험

업법 제6조는 보다 구체 인 보험업 허가의 요건을 명시하며66)특히 제9조는

보험업에 진출하기 한 일정규모의 자본 기 을 300억 원으로 구체

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단일종목의 보험사업에만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최소

자본 에 해서는 <표 Ⅳ-1>에서와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 보험업법 제10조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

지67)도 각각의 시장에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생명보험

65)조용운·이승 ·이종욱(2009)

66) 를 들면,보험업법 제6조 제1항의 2호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하

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문인력과 산설비 등 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호는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산설비를 구축하고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명시함.

67)보험업법 제10조 (보험업 겸 의 제한)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 하지

못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2.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 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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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단일종목 보험사업 최소진입자본

각 호 보 험 종 류 최소자본

1. 생명보험 200억 원

2. 연 보험(퇴직보험 포함) 200억 원

3. 화재보험 100억 원

4.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 포함) 150억 원

5. 자동차보험 200억 원

6. 보증보험 300억 원

7. 재보험 300억 원

8. 책임보험 100억 원

9. 기술보험 50억 원

10. 부동산 권리보험 50억 원

11. 상해보험 100억 원

12. 질병보험 100억 원

13. 간병보험 100억 원

14. 제1호 내지 제13호외의 보험종목 50억 원

주 :1)제7호의 규정은 재보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한
하여 용함.

2)보험회사가 2이상의 보험종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의 합계액을 자본 는 기 으로 함.다만,그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으로 함.

자료 :보험업법

손해보험 산업의 경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업  판매채  규

보험사업 운 에 필수 인 모집조직 한 보험업법 제4장 모집 편에서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제4장 제1 은 모집종사자에 한 규제로,동법 제83

3.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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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모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설계사,보험 리 ,보험 개인,보험

회사의 임직원 보험 리 는 보험 개사의 임원 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제84

조 이하에서 각각에 한 등록 등록취소요건,신고사항,등록수수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집종사자에 한 규제도 기존 모집조직이 없이 신규 진입하는 보

험회사에게는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무분별하게 보험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한 동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보험설계사의 손·생보 교차

매제도에서 같이 모집조직의 경계를 허물거나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융기 리 제도의 경우 같이 모집조직의 경계를 확 하는 정책

을 사용하여 보험산업의 경쟁행태 산업구조에 향을 수 있다.

한 제4장 제2 에서 다루는 모집 련 수사항도 일차 취지는 계약자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융기 보

험 리 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68)

다. 요 규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9조는 보험회사가 객 이고 합리 인 통계자료를

68)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⑤ 융기 보험 리 등(최근 사업연도말 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기 에 한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융기 보험 리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6

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

를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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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로 수의 법칙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한 보

험요율이 보험 그 밖의 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 이지 않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의 규제가 보험가격에서 비롯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모

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나는 보험회사들 사이의 가격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되어 보험회사의 건 성이 악화되어 지 불능사태를 래하고 결

국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들이 불공정

하게 가격을 담합하여 정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계약자들이 지

불함으로써 역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통해서

도 보험업법의 주된 은 계약자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보험요율규제는 1994년 4월에 범 요율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진 으로 자율화하여,2002년 4월 요율산출기 의 참조순보험요율 의무사용

폐지 순보험요율 자유화로 제도상으로는 경쟁체제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참조할 수 있는 참조순보험료율이 여기에 비례 으로 책정

되는 부가보험료와 함께 묵시 가격담합의 기 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69)

라. 건  규  

이미 진입한 보험사에 해서도 건 성을 유지하여 보험사의 퇴출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한 건 성 규제 감독이 이루어진다.보험

회사의 건 성이 악화될 경우 계약자의 손실은 물론 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건 성 감독은 문 융규제에서 가장

요한 감독사항 하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보험업법 제123조 보험회사

의 재무건 성 유지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 보험 지 능력과 경 의 건

성을 확보하기 하여 자본의 정성에 한 사항,자산의 건 성에 한

사항,그 밖에 경 의 건 성 확보를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 재무건 성

기 70)을 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융 원회는 보험회사가 술한 규정

69)이와 련되어 앞장에서 살펴본 손해보험회사의 공동행 에 한 근래의 법원 례는

요한 시사 을 가짐.( 2005.1.28선고 20025두12052)

70)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재무건 성 기 )제2항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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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기 을 수하지 아니하여 경 의 건 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본 는 기 의 증액명령,주식 등 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71)를 취할 수 있다. 한 융 원회가 보험회사 재무건

성 단을 한 경 실태 험평가를 해야 할 것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

66조에 명시하고 있다.

2. 공 거래 원회의 일  경쟁 책

공정거래 원회의 일반 경쟁정책72)은 법령 개선 등 경쟁제한 정부규제

의 정비를 통한 경쟁제한 시장구조 개선,공정거래법 2조 7호의 시장지배

사업자73)에 의한 시장지배 지 남용의 제한,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 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 을 가진 경쟁제한 기업결합의 심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통한 지나친 경제

력집 의 억제,공정거래법 23조 ①항 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내부거래74)제

한,공정거래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75)의 경쟁제한 행 지,

거래거 ,차별 취 등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

험회사가 수하여야 하는 재무건 성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 여력비율은 100

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 성을 정기 으로 분류하고

손충당 을 립할 것 3.보험회사의 험,유동성 재보험의 리에 하여 융

원회가 정하는 기 을 충족할 것

71)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재무건 성 기 )제3항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 원회가 보험회사에 하여 자본 는 기 의 증액명령,주식 등 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하여 정한지 여부 2.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방하고 건 한 경 을 유도하기 하여 필요한지 여부

72)공정거래 원회(2002) 권오승(2009)참조

73)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

질,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 를 가진 사업자

74)부당한 방법으로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 이나 자산 등을

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75)그 형태가 어떠하던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 인 이익을 증진할 목 으로 조

직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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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 의 지,공

정거래법 2조 6호에서 규정한 재 매가격유지행 76),그리고 공정거래법 19조

①항에 근거한 부당공동행 (담합)의 지 등이 있다.

이 보험업의 특성과 련성이 큰 공동행 에 한 규제를 심으로 공정

거래 원회의 일반 경쟁정책에 해 알아본다.

가. 공 거래 원회의 공동행  규

부당한 공동행 는 기업에게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

하게 되며,국가경제 체 으로는 기술 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

를 해하는 등 경제 반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되는 폐해가 있어 공정거

래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나라에서 원칙 으로 지하고 있으며,국제 으로도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공동행 의 유형

공동행 는 사업자들이 체결하는 합의의 내용과 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

은 띠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공동행 의 유형을 9가지로 나 고 있다.

가)가격 정

가격 정은 가장 형 인 공동행 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인하,유지 는 변경하는 행 를 할 것을 직 는 간

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격 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효경쟁을 직 으로 제약하므로 세계

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례에서도 셔먼법의 해석으로부터

당연 법(perseillegal)으로 간주된다.

76)상품을 생산 는 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 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

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 로 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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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래조건 정

거래조건 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는 가의 지 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를 들어 한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팔 것을 합의하거나,특별할인,리베이트 등을 공동

으로 하기로 합의 하는 경우,거래조건 정에 해당된다.특히 거래조건 정

이 가격결정에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부

당한 공동행 로 간주된다.

다)공 제한 정

공 제한 정은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운송·거래를 제한하거나 용

역조건을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를 들어, 가루

제조업체들이 가루 총공 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매(생산)비율을 설정하

여 물량을 배분한 행 는 공 제한 정에 해당한다.이는 생산량이나 매량

등을 일정 수 으로 제한하여 가격의 유지 는 인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별

도의 가격 정 없이도 부당한 공동행 에 해당한다.

라)시장분할 정

시장분할 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는 거래상

방을 제한하는 행 를 말하며, 를 들어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

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 가 이에 해당한다.

시장분할 정에는 경쟁자와 신규거래를 지하거나 고객등록제 등 거래처

의 고정화를 도모하는 거래처고정 카르텔,수주자를 담합으로 결정하는 수주

조정 카르텔,공동의 매기구를 설치하는 공동 매 카르텔 등이 있다.

마)설비제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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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제한 정은 사업자간에 생산· 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명 투자조정 카르텔

이라고도 한다.공 제한 정과 달리 생산량이나 매량을 직 제한하는 것

이 아니므로 상되는 가까운 장래에 수용에 한 충분한 공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당공동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공해의 방지나 험의 감소 등

공익을 한 경우,제한의 내용이 당해 목 범 내에 있는 경우 합리의 원

칙을 용하여 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바)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정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정은 사업자간에 상품 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로, 를 들어 소주 생산업자

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단하기로 합의한 행 가 이에 해당한

다.그러나 제품의 표 화 규격화가 가격유지,비용 감,경쟁제한 등을 목

으로 하지 않고,소비자 이익을 한 경우는 합리의 원칙을 용하여 법

성의 조각 가능성이 크다.

사)합작회사 설립

합작회사의 설립은 업의 주요부문을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수행· 리하거

나 수행· 리하기 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 를 들어 정화조회사들

이 공동 매회사를 설립, 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 매단계에서의 경쟁

제한을 목 으로 한 행 가 이에 해당한다.

단,공동회사의 설립이 단순히 공동생산을 통한 원가 감이나 공동 매에

따른 마 비용 감에 그치고 다른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입찰담합

입찰담합은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때 추가된 행 유형으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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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경락자,투찰가격,낙찰가격 는 경락가

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를 들어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

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경우,입찰담합에 해당한다.

자)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 해 공동

행 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 규제를 받는데,이 때 다른 사업자의 범 에 공동

행 에 참가한 사업자도 포함한다.따라서 공동행 참가 사업자들 사이의 상

호구속까지 모두 포 하여 규제하게 된다.

2)공동행 의 성격과 법성 단

가)경성공동행

가격제한,생산량 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

키는 것이 명백한 공동행 로 당연 법(perseillegal)으로 간주되는 경성공동

행 (hardcorecartels)에 해당된다.이 경우 공정거래 원회는 구체 인 시장

상황에 한 분석이 없이도 부당공동행 로 단하여 법성을 인정하며,경

성 공동행 의 존재 자체가 공동행 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련시장에서 경

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연성공동행

공동생산,공동마 ,공동연구개발,공동구매 등의 합의는 경쟁제한성과

함께 효율성을 증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합리의 원칙(ruleofreason)이

용되는 연성공동행 (softcorecartels)에 해당된다.연성공동행 는 규모

범 의 경제,리스크의 분산,지식과 경험의 공동활용에 의한 신의 진,

복비용의 감소 등을 유발하여 효율성 증 효과 는 경쟁 진효과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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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정거래 원회는 경쟁제한성과 효율성 증 효과를 개별 으로 분석

하여 경쟁제한성이 효율성 증 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부당 공동행 로 단

한다. 한 효율성 증 효과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따라서 사업자는 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 인 경쟁제한성의 단을 해 우선 공동행 결성 시 시장지배력 형

성여부를 단하는데, 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 유율,해외경쟁도입 정도,

신규진입의 용이성 등의 고려요소를 감안한다.시장지배력 다음으로 참여기업

의 결속정도를 공동행 의 존속기간,자산의 공동통제수 ,재무 이해 계

수 ,참여사업자 간 경쟁허용 수 등을 고려하여 단한다. 단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경우,공동행 는 허용된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면,효율성 증 효과를 분석한다.이러한

효율성은 실 가능해야 하고,당해 공동행 가 효율성 증 를 해 합리 으

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한 공동행 로 산출량이 감소하거나 시장분할

는 단순 시장지배력의 행사로 발생하는 비용 감은 효율성 증 효과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러한 경쟁 진효과 경쟁제한성은 측정이 매우 어려워 실무

으로 양자의 크기를 비교하여 단하기 힘든 작업으로 앞으로 계량화 기법

이 발 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나. 공 거래 원회의 공동행  인가

1)공동행 인가요건

공정거래법에서 공동행 는 그것이 본원 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제한성으로

인하여 원칙 으로 지된다.하지만 공정거래법 19조 2항은 부당한 공동행 일

지라도 산업합리화,연구·기술개발,불황의 극복,산업구조의 조정,거래조건의 합

리화 는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 공동행 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77)을 만족하고,공정거래 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외 으로 허용한다.

77)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공동행 의 인가요건)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2

항 본문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요건)내지 제28조(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한 공동행 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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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업합리화

산업합리화를 한 공동행 78)는 기술· 업·조직·생산 매의 에서

가동률의 조정,특정 생산단 의 폐쇄 등의 방식으로 참가사업자들의 경제

행태를 바꾸어 시장규율이 아닌 공동행 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려는 것이다.하지만 여타 공동행 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한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 원회는 공동행 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

감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공동행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

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등에 한하여 엄격한 기 으로 공동행 를 인가한다.

나)연구·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은 장기 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기술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성공여부도 불확실하여 개

별 으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산업 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따라서 공동행 가 갖는 본원 인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공정거

래 원회는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

효과가 클 경우,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액이 과다하여 한 사

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험분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

우 등에 한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한 공동행 79)를 인가할 수 있다.

요건을 말한다.

78)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공동행 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 감 능률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공동행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79)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부당

한 공동행 의 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한 공동행 의 인가는



66  조사보고  2010-6

다)불황의 극복

국가경제 체에 거시 인 충격이 올 경우,개별기업의 처에는 한계가 있

으며,한계기업 뿐 아니라 건 한 기업도 향을 받아 불황이 더욱 깊어질 우

려가 있다.이런 경우,불황의 극복을 한 공동행 80)가 체산업 는 국가

경제를 해 필요할 수 있다.따라서 공정거래 원회는 특정한 상품 는 용

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 이 크게 과하

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당해 상품

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당해 사

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앞에 기술한 사항을 극복할 수 없

는 경우에 한하여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공동행 를 인가할 수 있다.

라)산업의 구조조정

산업의 구조 경쟁양태는 국내는 물론 국제 인 산업 경쟁 환경의 변

화에 반응해야 하고 이는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경우 가장 효율 이다.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 효과가 클 경우

2.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 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3.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험분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4.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80)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5조 (불황극복을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한 공동행 의 인가는 당해 공동

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7.3.3

1>

1.특정한 상품 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 이

크게 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당해 상품 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

4.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산업 공 거래규  조 방안 67

하지만 개별기업의 노력보다 산업이 공동으로 환경변화에 처하는 것이 효

과 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따라서 공정거래 원회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한 공동행 81)를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 능력이 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

쟁력이 하게 하되어 있는 경우,기업의 합리화에 의해서는 제1호의 사

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외 으로 인가할 수 있다.

마)거래조건의 합리화

거래조건이 불합리한 경우,같은 상품이 소비자에게 달될 때 불필요한 거

래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비효율을 래하므로,거래조건의 합리화는 경

쟁을 진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킨다.하지만 때로는 산업 내에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한 공동행 82)가 기업의 개별 노력보다 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따라서 공정거래 원회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

의 향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거

81)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한 공동행 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 능력이 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생

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하게 하되어 있

는 경우

2.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82)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부당

한 공동행 의 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

하게 기여하는 경우

2.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 ·경

제 으로 가능한 경우

3.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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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부분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 ·

경제 으로 가능한 경우,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

과가 클 경우 등에 한하여 외 으로 공동행 를 인가할 수 있다.

바)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소기업은 그 규모가 작아 자 동원력 기술수 등 많은 면에서 기

업과 개별 으로 경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따라서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을 한 공동행 는 장기 으로 산업 내의 경쟁을 진하며 효율성을 높인다.

물론 원칙 으로 소기업도 효율 경 과 생산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스스

로 살아남아야 하지만,공동행 에 의한 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참가사업자 모두

가 소기업자인 경우,공동행 외의 방법으로는 기업과의 효율 인 경쟁이

나 기업에 항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 공동행 83)를 인가한다.

2)공동행 인가의 한계

앞에서 기술한 산업합리화 내지 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원회는 당해 공동행 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를 과할 경우,수요자 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당해 공동행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 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

83)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8조 (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한 공동행 의 요건)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한 공

동행 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공동행 에 의한 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한 교

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참가사업자 모두가 소기업자인 경우

3.공동행 외의 방법으로는 기업과의 효율 인 경쟁이나 기업에 항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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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당해 공동행 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동행 를 인가할 수 없다.84)

이처럼 외 인 공동행 의 인가규정이 존재함에도 실제로 인가된 는

매우 제한 으로,1988년 9월에 밸 제조업자에게 인가되어 1993년 9월에 종

료된 공동행 가 공정거래 원회가 마지막으로 인가한 공동행 다. 한

1997년 7월 31일 종료된 한국선박 리 회의 공동행 이후 재 효력이

남아 있는 공동행 는 없다.(<표 Ⅵ-2카르텔 인가 사례>참조)

이처럼 공동행 의 인가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공동인가제도에 한 인식부족,인가취득가능성에 한 낮은 평가,그리고 인

가취득 과정에서의 업계정보노출기피 등을 들 수 있고85),공정거래 원회 측

면에서는 특정 공동행 의 효율성 증진효과 보다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없애

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두고 인가여부를 엄격하게 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따라서 공동행 인가제도의 활성화를 해서는 공동행 인가제도에

한 인식제고와 함께,특정 공동행 를 경쟁제한성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하는 정책 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환의 움직임으로 2009년 에는 세계 융 기 극복을

해,감산,생산설비 축소 등의 공동행 에 한 인가신청 시에 허용을 검토86)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이에따라 2009년 12월에 미콘업계가 신청87)한 공동

행 에 해 공동의 품질 리 연구개발에 해 품질개선 산업합리화

84)제29조 (공동행 인가의 한계)공정거래 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한 공동행

의 요건)내지 제28조(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한 공동행 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공동행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1.당해 공동행 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정도를 과할 경우

2.수요자 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당해 공동행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 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당해 공동행 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85)권오승(2009)pp.270

86)단,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직 으로 피해를 주는 가격담합은 제외

87) 국 37개 지역 388개 미콘 제조회사 11개 미콘 사업자단체는 건설경기 축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공동행 인가를 신청(2009.8.21~9.11)하 고,공정거

래 원회는 이 에 원재료 공동구매와 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하고 공동의 품질 리

연구개발만 2년간(2010.2.1~2010.1.31)허용하기로 결정함.(2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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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과를 인정하여 2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표 Ⅵ-2>카르텔 인가 사례

인 가 상 인 가 내 용 인 가 기 간 인가일자

미콘사업자
공동의 품질 리

연구개발
2010.2.1~2012.1.31 2010.1.20

밸 제조업자
생산품목 규격제한
생산품목별 생산물량 배정

원자재 공동구매
1988.9.7.~1993.9.8. 1988.9.

한국항공화물 회* 항공화물 취 수수료 결정 1981.10.12.~1996.7.1. 1981.10.

한국선박 리 회*
외국국 선박수출항시
용역 수수료 결정

1981.10.12.~1997.7.31. 1981.10.

부산항업 회* 선박 련 서비스요 결정 1981.10.12.~1996.7.1. 1981.10.

인천항업 회* 선박 련 서비스요 결정 1982.9.15.~1994.4.1. 1982.9.

한국 부선 회* 부선 사용료 결정 1981.10.12.~1993.11.1. 1981.10.

인천 부선 회* 부선 사용료 결정 1981.10.12.~1996.7.1. 1981.10.

주 :*카르텔 인가제도가 도입된 1987년 이 카르텔 등록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1981～1986년)에 등록된 후 1987년 이후까지 지속된 사례임.

자료 :공정거래 원회 보도자료,「 미콘 업계 카르텔 인가신청」,2009.9.28

다. 공 거래 원회의 행 지도에 한 입장

행정지도에 의한 행 와 련하여 공정거래 원회는 법령에 구체 이고 명

확한 근거를 두고 행해진 행정지도에 의한 행 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

에 의한 정당한 행 ’로 보아 용제외를 인정하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조

직법상 포 인 근거만 가지는 행정지도에 의한 행 는 용제외를 인정하

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88)

즉,행정지도는 비권력 사실행 에 불과하므로 법 인 명령으로 볼 수 없

고,따라서 동법 제58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에 한 용제외 가능성

88)부록의「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 에 한 심사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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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인하고 있다. 실 으로 조직법상의 일반 감독권한에 의한 행정지도

에 하여,공정거래법의 용제외를 일반화 시킬 경우,구체 법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의하여 경쟁제한행 가 조장될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단,드문 경우에 행정기 에 경쟁제한 인 공동행 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 인 권한을 부여한 경우로 그 행정지도의 목 ,수단,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자들이 그 범 내에서 행 를 한 때에

는 용제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한 문규제기 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피규제기 의 정상

도 참작하여,구속력 있는 행정지도 등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20%의

범 내에서 과징 을 감경해 주거나 형사 차상 법성 조각이나 책임경감

사유로 고려하고 있다.

3. 이원  규 의 조화 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산업에 한 문 규제를 담당하는 융

감원이나 일반 경쟁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 원회 모두 정해진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이원 규제

는 때로는 첩된 규제를 통해 규제사각지 를 이고 필요한 규제가 시에

행해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불필요한 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래하는 역기능 한 나타날 수 있다.

한 이러한 이원 규제를 담당하는 양 기 의 정책 조화가 매끄럽지

못 할 경우에,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보험 업이라는 동일

한 행 에 하여 두 가지 정부기 에서 복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한 규제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회사운 의 비효율과 복된 규

제로 인한 규제이행비용을 높임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희생될 개연

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이 에서는 지 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

문 융규제와 일반 경쟁규제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결과 으로 보험산업의 규제부담을 이고 규제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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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공정거래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가. 공 거래 원회  원회의 업 조

1)상호 정에 있어서의 의의 구체화

앞장에서 언 되었듯이,상호 정에 한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용제외

조항을 보험업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상호 정에 무리 없이 용하기 한

제조건은 융 원회와 상호 정 인가 의,보험업법 제1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 원회의 충실하고 구체 인 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법령상의 해석은 공정거래 원회와의 의사항을 융 원회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차후에 계기 사이에

상호 정 내용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이 경우 규제기 사이

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이 증 되고 한 규제 상인

보험회사가 받는 규제 스트 스가 높아져 산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공정거래 원회와의 의 조항을 고쳐

충실하고 구체 인 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경쟁제한성

에 한 사 평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 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할 경우,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융 원회가 나서는 극 인 의가 이루

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는 의가 아닌 합의로 고칠 경우,양 기

모두 극 으로 나서서 력이 제고되고 상호 업무 역에 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 된다.

한 보험업법 는 동법 시행령 상에 의 는 합의에 한 회의내용,합

의시한,양 기 참여자의 보직 등 구체 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상호 정

의 인가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원 규제의 문제 을 어느 정도 해결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로부터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호 정에 의거

한 공동행 에 한 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 는 융감독원 사이의

규제 부조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험회사의 업에 있어 불확실성에 제거되

고 산업의 효율성 제고효과 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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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조

법 안정성과 법 집행의 측가능성 측면에서 법원의 기존 례는 앞으로

의 결에 기 가 된다.따라서 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한 행정지도가 필

요한 경우,법원의 기존 례를 참고하여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행 에 해당

하는 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공정거래 원회도 조사 심결 과

정에서 기존의 례를 기 으로 삼아 보험회사와의 소송가능성을 낮추고 불

필요한 행정력 국고 낭비와 보험회사의 비용증가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

해를 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융감독원과 공정거래 원회 간의 업무 력을 실질 으로 제

고할 필요가 있으며 융 원회 융감독원과 공정거래 원회 사이에

문성 활용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즉,상 기 이 수행하는 업무의 문

성을 존 하는 태도에 기 하여,공정거래 원회가 보험산업과 련된 정책을

다룰 경우에 융 원회의 문 의견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 여부를 숙고

하고, 융 원회 한 보험 융정책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 원회의 문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 하거나 참

고하는 등,한 기 의 문성이 다른 기 의 정책 단에 도움을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특히 융감독원의 경우 공정거래정책과 연 성

이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경우 미리 공정거래 원회와 의하고,공정거래

원회는 보험산업에 한 조사가 있을 경우 미리 융감독원과 의할 경우

정책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한 양 기 의 문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 갖출 필요가 있다.경제, 융 법조 문가로 구성된 문가 풀을 만들

어 양 기 에서 상시 자문을 구하고 정책조율을 사 에 거칠 경우,사후에 드

러날 수 있는 정책혼선을 여 정책의 효율성을 증 되고 보험 융회사

운 상의 불확실성이 어들며 반 으로 경제 효율성이 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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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의 업무 약

공정거래 원회와 융 원회는 융회사에 한 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

간 업무 조를 긴 히 하는 내용의 업무 약(MOU)을 2007년 11월 27일 체

결하 다.89)양 기 은 2007년 4월부터 국장 의채 을 구축하고 실무 의

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 는데,체결된 MOU는 융회사 합병,부당 공동

행 ,불공정 거래행 ,표시 고 약 등 양 기 의 업무 조가 요구되는

부분의 분야에 걸쳐 양 기 이 각각 소 법령의 목 을 상호 존 하면서도

복조사․제재에 따른 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융회사 합병 등의 의에 있어서,공정거래 원회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심사과정에서

융산업의 특수성에 한 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 한 고려하기로 하 다.

둘째,부당 공동행 에 한 공정거래법의 용에 있어서, 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 내에서 융회사가 개별 으로 행한 행 에 하여는 공정

원회의 조치 상에서 제외하기로 하 다.그리고 공정거래 원회는 행정지도

의 존부,범 내용 등에 해 융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는 한편,

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할 때에 융회사가 부당 공동행 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기로 하 다.

셋째,불공정 거래행 에 있어 사업자-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 에 한

복조사․제재의 문제 을 개선하여 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 다.

이를 해,양 기 은 조사개시 에 특정 융회사에 한 상 기 에서 조

사가 진행되는 지 여부 등을 사 에 문의하고,상 기 의 조사가 진행 이

거나 기타 이에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조사 차를 지하고 조사주체

조사시기 등을 국장 으로 구성되는 실무 의기구에서 의하여 복조사

를 일 수 있도록 하 다. 한 복제재를 피하기 해 양 기 은 상 기

89)공정거래 원회 보도자료,「공정 -감 공동으로 융회사에 한 규제 효율화방안

마련」,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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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가 소 법령 목 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기 은 별도로 조

사․조치하지 않되,상 기 의 조치가 소 법령 목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

는 실무 의기구의 논의를 거친 후 추가 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 다.

넷째,부당 표시․ 고에 있어 양 기 은 소 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 고

를 처리하되,상 기 의 조사 는 조치가 진행 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 처리방식을 용하기로 하 으며,다섯째, 융약 에 있어

약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 다.

한 앞으로 양 기 은 융회사에 한 효율 규제체계의 정착을 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양 기 원장이 2007년 12월에 소

업무 정책방향에 등에 해 교차 강연하고 동 약의 이행을 해 국장

으로 구성된 실무 의기구를 구성90)하여 업무 약의 이행과 련한 력방

안 해석과 련한 이견사항 등을 의하고, 복규제와 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 다.

이상과 같은 문 융규제기 과 경쟁정책기 의 업무 약은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 이원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융회사의 규제 스트 스를

크게 덜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즉 이원 규제의 조화로 복조사․

제재가 어들수록 보험 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되어 궁극 으로 보험

융회사의 효율성과 나아가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따라서 업무 약이

실질 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 의기구의 구성과 약내용의 이

행을 한 지속 인 노력이 양 기 모두에 요구된다.

이와 같은 양 기 사이의 정책공조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는 이 에

도 발견된다.2000년 6월에 공정거래 원회가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공동개

발행 를 지하고,공동상품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거래 원회로부터 사

에 공동행 인가를 받도록 하 다.이때 당시 융감독 원회도 보험회사들

이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한 자유화를 단

행하 다.이를 계기로 보험산업은 고보장 자동차보험이 출시되는 등 상품차

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이

90)실무 의기구는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한 기 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

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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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4)입법을 통한 양 기 업무의 조화

보험업법은 경쟁제한행 와 련하여 공정거래법과의 계를 명시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도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의 용이

나 용제외와 련하여 명시 인 조항이 없다.이에 따라 융 원회나 융

감독원은 법률에 기 한 보험산업의 공정거래 경쟁정책에 있어 보험업법

에만 근거할 수밖에 없고,공정거래 원회 한 공정거래법에만 근거한 일반

경쟁정책을 보험업의 특수성에 한 고려 없이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업의 특수성은 앞의 제3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나라

의 경쟁당국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91)따라서 우리나라

도 보험업의 특수성을 공정거래법에 반 하거나 보험업법에 경쟁 경쟁 제

한성 련 조항을 넣어 보험업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공동행 에 해서는

다른 일반 공동행 의 지와는 차별 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한 보험회사에 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비하여,경

쟁제한성에 한 고려 공정거래 원회와의 조도 보험감독 사항에 명시

으로 포함시켜 융감독원이 문 융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공정거래

원회와 의하여 보험산업 내의 경쟁정책을 일차 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92)

굳이 입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

동행 에 한 공정거래법의 지여부에 한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는 에서 보험업의 특성을 공동행 규제와 어떻게 조화

91) 를 들어 3장의 유럽연합의 경쟁법의 용제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 원회에서

EC의회와 이사회에 2009년 3월 24일 제출한 유럽연합 원회 규칙(CommissionRegul

ation)제358/2003의 운 에 한 보고서에서 요율산출을 한 공동 정보 집 과 생명표

작성 등의 분석 행 ,그리고 공동 보험인수 행 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부터 연유한

공동행 이며,경쟁법의 포 용면제를 통해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함.

92)이를 해 융감독원에 융산업의 공정거래규제를 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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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인지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93)

궁극 으로 보험산업의 경쟁정책에서 가장 요한 은 정책의 본래 목

을 달성하면서 이원 규제가 조화되지 못 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보험회사 운 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장의 효율성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해 제도의 정비와 함께 규제기 들

사이에 상 기 의 문성에 한 인식제고와 함께 규제산업의 규제부담

규제 효율성에 한 고려가 요하다고 하겠다.

나. 일부 공동행 의 경쟁 진  인

앞 에서 살펴본 융 원회와 공정거래 원회의 력방안은 보험산업 공

정거래규제의 형식면에서의 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보험산업 공정거래규제

의 내용면에서 공정거래 원회는 보험산업활동 경쟁 진 행 에 하여

용제외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의 특성상 요율의 공동산출을 한 통계의 집 공동연구 등은

소형 보험사가 형 보험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보험시장에서

소형 형사의 경쟁을 진하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미국 유럽연합

에서는 과거 데이터의 공유와 공유된 데이터를 이용해 독립 으로 요율을 산

출하는 행 등은 독립 데이터 구축과 험률 산출 능력이 없는 소보험사

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쟁 진 공동행 로 분류되어 반독 법의 용제외 사

항으로 되어 있다.일본도 손해보험에 한해 보험의 본질 업무와 련한 공

동행 에 한 내각총리 신(실제는 융청)의 인가로 독 지법의 용제외

가 인정되며,항공보험,원자력보험,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지진보험계약

등의 보험 고유의 업무에 한 공동행 에도 용제외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시장 등 문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에서의 경쟁

진 인 행 를 공정거래법에 반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우선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성’ 단단계에서 당해 공동행 에 따른 경쟁 진효

과나 효율성증 효과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할 수 있다.94)같은 의미에서 경

93)이 의(2008)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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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산업의 공동행 에도 경쟁제한성과 효율

성 증진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일부 보험산업 공동행 에

한 경쟁 진성에 한 계량화 작업이 진 될 필요가 있다.이처럼 보험산업

공동행 에 해 경쟁 진성이 경쟁제한성과 함께 고려될 경우,일률 용

제외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동조 제2항의 공동행 의 인가사유와 기 에서도 보험산업의 특성

일정 공동행 의 경쟁 진효과나 효율성증 효과를 반 하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다.특히 순보험요율의 공동산정 공동활용 등 보험업의 특수성과

하게 연 되고 공동행 시 경쟁 진 효율성 증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

되는 행 에 하여,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목 으로 하는 공동

행 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그 지 않을 경우 당해 공동행 의 부당

성을 단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력의 경쟁 진효과와 보험업의 특수성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95)

94)이 의(2008)pp.16

95)이 의(2008)pp.18



Ⅴ. 결   론

근래에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법 용으로 공정거래정책에 한 주의가

환기되고 보험산업에서도 공정거래에 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은 국

제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그리고 보험산업 내부에서도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공정거래법의 용제외에 한 이해와 함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공동행 의 경쟁제한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산업에서 공동행 가 가져올 수 있는 효율

성 증진과 경쟁제한성의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문 융규제의 일부분으로

서 보험규제와 일반 경쟁규제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한 공정거래규제가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상호 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 등 보험산업의

문 규제와 일반 규제가 함께 용되는 문제에 있어 양 기 의 력과 조

화를 통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받는 보험회사 운 상의 불

확실성을 제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둘

째, 험의 집 과 분산이라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공동행 의 효율

성증진 경쟁 진 측면을 고려한 공정거래규제의 보험산업 용의 필요

성을 제시하 다.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이라는 국제 흐름을 거슬러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

정책의 용제외를 일 으로 확 시키는 것은 무리로 보여진다.그러나 보

험산업이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융업과도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도 주

지의 사실이며 앞서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반 한 공

정거래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산업 내 효율성 증진효과를 앞으로의 공정거래제도에 반 하는 것은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근으로 보인다.특히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른 보험 선진국에서 보험산업의 특수성을 경쟁정책에 어떻게 반

하여 왔고 앞으로의 용 방향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우

리의 정책체계에도 하게 반 하는 것이 보험산업 내에서 공정거래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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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험산업 내 일정한 공동행 의 경쟁 진 효율성 증진

에 한 보다 체계 이고 정량 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

거래정책의 보험산업 용 용제외의 정도와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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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 에 한 심사지침

2006.12.27.제정 공정거래 원회 규 제42호

2009.8.12.개정 공정거래 원회 규 제75호

Ⅰ.목 기본원칙

1.목

이 지침은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9조

(부당한 공동행 의 지)제1항 반행 (이하 “부당한 공동행 ”라 한다)에

행정기 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 성과 사업자들의 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기본원칙

(1)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 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

동행 는 원칙 으로 법하다.

(2)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 가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용이 제외된다.

Ⅱ. 용범

1.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 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용한다.여기

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 하기 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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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임의 력을 기 하여 행하는 비권력 사실행 (실제상 지시,

권고,요망,주의,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

2.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 에 행정기 의 법령에 따

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용하지 아니한다.다른 법령에서 행

정기 에게 사업자들로 하여 가격 등 경쟁요소에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 권한을 부여한 경우,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

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 의해 공정거래법 용이 제외될 수 있다.

< 련 례>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 지

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에서 고도의 공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

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외를 구체 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는 그 법

률에 의한 명령을 말함

법령의 범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 를 법령에 따른 정당

한 행 라고 할 것임(법원1997.5.19.선고 96 150 결)

Ⅲ.행정기 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한 법

집행원칙

<행정기 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업계의 합의를 거쳐 정한 수 에서 가격을 인상 는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한 경우

▶ 정부의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

1.행정기 이 법령상 구체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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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 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

행 는 원칙 으로 법하다.

< 련 례>

행정지도는 비권력 사실행 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 으로 공정거래법 반 여부를 단

하여 행동하 어야 할 것이고,공정거래법의 운 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

립된 지 를 가진 공정거래 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는 그 시정을 명함이 반언의 원칙에 반

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음(서울고법 1992.1.29.91구2030 결)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사업자들에게 탁수수료 내지 장려 에 한 조

건을 직 결정하거나,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 다 하더라도 이는 공

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 련규정(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

에 따르면 도매시장 리자인 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법인의 권한인 탁

수수료 내지 장려 의 요율을 직 결정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라고 볼 수 없음(서울

고법 2004.5.12선고 2003 5817 결,원고 상고 포기로 확정됨)

2.다만,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 )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용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는 것을 구체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서 행정기 이 사업자로 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경우로서,1)그 행정지도의 목 ,수단,내용,방법 등이 근거법령

에 부합하고 2)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 내에서 행 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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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

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과징 부

과 세부 기 등에 한 고시 Ⅳ.3.다.(4)).

Ⅳ.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한 법집행 원칙

1.행정기 이 사업자들에게 개별 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하여 별도

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 에 해당한다.

1)행정기 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2)행정지도 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

도에 공동으로 응한 경우

3)사업자들이 개별 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별도로 모임을 가지

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시행 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성격, 성의 정도 등에 따라 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련 례>

원고들이 융감독원장으로부터 ..< 략>..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 인 사항에 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인상율에 한 별도의 합의를 하 다거나 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인상율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 음을 입증하기에는 부

족(법원 2005.1.28.선고 2002두1205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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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 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 이 각 사업자의 요 수 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부 칙.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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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활용방안 /안철경,이상우 2006.8

2006-4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한 연구 /류건식,이경희 2006.12

2007-1국제보험회계기 도입에 따른 향 응방안 /이장희,김동겸 2007.1

2007-2민 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조용운,기승도 2007.3

2007-3퇴직연 손･익 험 리 략에 한 연구 /성주호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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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5 융겸업화에 응한 보험회사의 채 략 /안철경,기승도 2008.1

2008-1보험회사의리스크 심경 략에 한연구/최 목,장동식,김동겸2008.1

2008-2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정호열 2008.3

2008-3확정 여형 퇴직연 의 자산운용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자동차사고의 사회 비용 최소화 방안 /기승도 2009.1

2009-3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유경원,이혜은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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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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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권,오승철 2006.12

2007-1퇴직연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류건식,이경희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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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민 건강보험 운 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용운,김세환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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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원,최 목,최형선,최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퇴직연 의 여 지 방식 다양화 방안 /이경희 2009.3

2009-3보험분쟁의 재 외 해결 활성화 방안 /오 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망과 과제/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
이정환,박정희,김세 ,최이섭 /2009.12

2009-5
융상품 매 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향 /안철경,
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보험사기 향요인과 방지방안 /송윤아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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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자산 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진익 2009.3

2009-3탄소시장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진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한 연구 /최 목,최원 2009.6

2010-1독립 매채 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응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보험회사의 윤리경 운 실태 개선방안 /오 수,김경환 2010.2

2010-3보험회사의 퇴직연 사업 운 략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보험환경변화에따른보험산업성장방안/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4

2010-4(2)종합 융서비스를활용한보험산업성장방안/ 융제도실,재무연구실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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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김세환,조재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시사  /류건식,김석 ,이상우,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 성과 분석모형에 한 비교연구 /류건식,장이규,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보험회사 랜드 략의 필요성 시사 /최 목,박정희 2007.3

2007-3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기승도,오승철 2007.3

2007-4주요국의 퇴직연 개 특징과 시사 /류건식,이상우 2007.4

2007-5지 재산권 리스크 리를 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이기형 2007.10

2008-1
보험회사 로벌화를 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양성문,김진억,
지재원,박정희,김세 2008.2

2008-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 응한장기간병보험운 방안/오 수2008.3

2008-3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2008-4주요국의 보험상품 매권유 규제 /이상우 2008.3

2009-1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2009-2SolvencyII의 리스크평가모형 측정방법 연구 /장동식 2009.3

2009-3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 ,최태 2009.3

2009-4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황과 시사 /김해식 2009.3

2009-5헤지펀드 운용 략 활용방안 /진익,김상수,김종훈,변귀 ,유시용 2009.3

2009-6복합 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이민환, 선애,최원 2009.4

2009-7보험산업 로벌화를 한정책 지원방안 /서 교,오 수,김 진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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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
구조화 융 에서 본 융 기 분석 시사 /
임 환,이민환,윤건용,최원 2009.7

2009-9보험리스크측정 평가방법에 한연구 /조용운,김세환,김세 2009.7

2009-10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류건식,장동식 2009.8

2010-1
과거 융 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로벌 융 기 망 /신종 ,
최형선,최원 2010.3

2010-2 융산업의 업행 규제 개선방안 /서 교,김미화 2010.3

2010-3주요국의 민 건강보험의 운 체계와 시사 /이창우,이상우 2010.4

2010-4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변혜원,박정희 2010.4

2010-5산재보험의 운 체계에 한 연구 /송윤아

2010-6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이승 ,이종욱 2010.5

2010-7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 용 개선방안 /조용운,서 교,김미화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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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생보사 개인연 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시사 /생명보험본부 2006.1

2006-2보험회사의 퇴직연 운용 략 /보험연구소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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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 선진보험그룹 로벌화 추세와 시사 /안철경,오승철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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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보험회사의자본비용추정과활용:손해보험회사를 심으로/이경희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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